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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요  약

본 연구는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련성을 분석하고 정책

 시사 을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2018

년과 2019년의 최 임  폭 인상  이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근로장려세제의 폭 인 확  실시는 두 제도의 련

성에 한 분석을 요구한다. 만약 두 제도가 상호 결합하거나 상호 

작용하여 정 인 효과를 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새

로운 정책조합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 어려운 것은 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에 필요

한 자료(data)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의 폭 인 동시 확  실시의 효과를 재로서는 실

증 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지만 최근의 최 임  인

상과 근로장려세제 확  실시는 무나 큰 정책  변화여서 어떤 

형태로든 련된 시사 을 찾아보아야 한다. 

비교  최근에 Newmark and Wascher(2011)는 두 제도의 련

성에 해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유자녀 무배우 여성의 경우 고용

에 있어 고정비용(fixed cost)이 존재함으로 인해 근로장려세제의 

수혜 상이 되는 상태에서 최 임 이 인상될 경우 10 와 같은 비

숙련노동을 체하면서도 노동공  증가에 따른 임 하락을 최 임

 인상이 막아 이들 여성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가설을 경험 으로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에 주목하여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결합에 따른 효과를 두 가지 방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는 

2018년과 2019년이 아니더라도 시장의 명목임  상승률을 크게 상

회하는 최 임  인상률을 한국경제가 경험하여 왔으며, 근로장려세

제 한 지속 으로 확  실시되어 왔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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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두 제도의 동시 확장이 이루어진 시기

에 해 유자녀 무배우 여성의 근로장려  수 과 노동공 의 변화

를 경험 으로 살피는 것이다. 이에 한 분석은 제2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다른 한 가지는 한국경제와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고 정책변화에 

한 모의실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

을 설정하여 최 임 의 폭 인상의 효과와 근로장려세제 확  실

시의 효과를 분석하고 두 제도의 결합 실시에 따른 효과에 해서

도 모의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한 분석은 제3장에서 실시되

고 있다. 

제2장에서 본 연구는 먼  우리나라의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

제에 해 살펴보았다. 두 제도와 함께 최 임 의 수 과 인상률, 

근로장려제도와 근로장려 의 지  실  그리고 양자의 련성에 

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명목임  상승률을 넘어서는 최 임 의 

인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의 실제 

운  실 에 해서도 국세청의 실 치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고 이

를 가구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이로부터 유자녀 무배우 

(여성)가구에 을 맞추고 최 임 과 근로장려 의 련성에 

해 단서로 삼을 수 있는 최 한의 정보를 얻기 해 노력하 다. 

나아가 최 임 과 근로장려 의 결합  상호작용에 해 국세

청의 실  자료를 통해 근할 수 없는 더 이상의 경험 증거를 찾기 

해 한국복지패  자료를 사용하여 추가 인 분석을 실시하 다. 

특히 근로․자녀장려 을 수 하는 모자가구의 수와 비율에 해 

분석한 결과, 이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는 최 임  인상률이 명목임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

는 한국의 상황에서 근로장려세제의 확  실시가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  증가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요한 결과이다. 즉 

노동공 에 있어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모자가구 여성에게 근로장려

 지 에 따른 노동공  증가로 인한 임 의 하락을 인상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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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이 막아 다면, 인 자본의 축  정도가 높은 모자가구 여성이 

컨  10  청소년 노동력을 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모자가구 여성의 근로․자녀장려  수  액은 다른 

가구들의 수  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이는 모자가구 여성의 

장려  최  수 액이 다른 가구들의 경우에 비해 훨씬 더 크기 때

문이었다. 아울러 모자가구 여성의 교육수 도 다른 장려  수  가

구의 가구주보다 높았으며, 연령도 30  후반에서 40  반에 걸쳐 

있어 상 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험 인 측면에서 근로장려

과 최 임 이 서로 결합하여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 을 증가

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매우 큰 규모는 아닐지라도 

근로․자녀장려  수  모자가구의 수와 근로․자녀장려  수  가

구 가운데 모자가구의 비 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제3장은 최 임 의 상향조정과 근로장려세제의 강화가 우리 경

제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을 시도하 다. 두 제도의 효과를 독

립 으로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최 임 과 EITC의 상호 련성

에 한 분석도 아울러 시도하 다. 최 임 제도와 EITC의 고용효

과에 한 분석은 범 하게 이루어졌다. 최 임 제도에 한 기

존의 연구결과는 Neumark and Wascher(2007)의 문헌조사에 매우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최 임 의 인상이 

고용을 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으며, Card and 

Krueger(1994)를 비롯한 몇몇 연구에서는 최 임 의 인상이 고용

에 큰 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결

과를 제시하 다. 자의 연구들은 비숙련 노동시장이 경쟁 이라는 

념과, 후자의 연구들은 비숙련 노동시장이 수요 독  시장이라

는 념이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비숙련 노동시장이 수요 독

이라는 추론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에 한 의문이 제기되고 

한 련 연구  다수가 최 임 의 인상이 고용에 부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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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최 임 의 인상이 고용을 

이거나 고용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도 큰 오류

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을 상으로 분석한 연구에

서도 최 임 제가 고용의 감소를 유발한다는 결과가 주류를 이루

고 있다(김 일 외, 2016의 문헌조사 참조). 

최 임 의 고용효과에 한 흥미로운 시도가 Neumark and Wascher 

(2011)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최 임 제와 EITC에 을 

두고 있다. EITC가 비숙련 노동자의 노동공 을 늘려 이들의 임

률의 하락을 유발하여 고용증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하는 문제가 

있는데 최 임 의 상승은 이러한 임 률의 하락을 방지하여 노동

공  증가의 상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참여와 

련된 고정비용이 높은 집단, 특히 부양자녀가 있는 편모가구의 경

우 최 임 의 상승은 이들이 높은 고정비용을 극복하고 노동공

을 늘려 고용을 증 시키는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

과를 제시하 다. 이 연구 이 에는 최 임 제와 EITC의 상호 련

성의 요성이 인식되지 못하 다. 최 임 은 노동에 한 수요에, 

EITC는 노동의 공 에 직 인 향을 미치므로 양자의 상호 련

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두 제도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수량 인 요성에서 발견될 수 있다. 두 제도의 

상호작용에 의해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

에도 불구하고, 최 임 제의 고용에 한 부정 인 효과가 자의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최 임 제의 경제  효과를 수

량 인 분석을 통해 에서 언 한 두 가지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

다. 이를 하여 인구집단별 근로참여에 한 이질 인 성향을 반

한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 다. 생애주기  에서 소비, 축, 노

동에 한 의사결정이 가구의 형태에 의해 향을 받는 상황을 상

정하 다. 가구의 형태를 부부로 구성된 기혼가구와 독신가구(혹은 



요 약 ⅴ

단독가구)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가구 체의 후생을 극

화하기 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혼가구는 주소득자(주로 남성)와 보

조소득자(주로 여성)로 구성되는데 보조소득자의 경우 여가에 한 

선호의 강도가 주소득자에 비하여 월등히 강하여 주소득자의 근로

참여도가 보조소득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상황을 설정

하 다. 단독가구의 여가에 한 선호는 기혼가구의 주소득자와 보

조소득자의 간 인 치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들은 자신

의 생계를 유지하기 해 근로참여가 필요하나, 기혼가구의 주소득

자가 보조소득자의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와 비교해서는 

근로참여의 필요성이 덜한 상황을 상정하 다. 이러한 근로참여의 

필요성(혹은 여가에 한 강도)과 련된 이질성은 Neumark and 

Wascher(2011)가 기술한 근로참여와 련된 고정비용의 이질성을 

반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참여의 필요성의 이질성을 반 한 모형에 

최 임 이 최 임 을 용받는 비숙련노동에 한 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한 최근의 실증연구를 반 하여 최 임 의 상향조정, EITC, 

그리고 두 제도의 상호작용에 한 분석을 시도하 다. 노동에 한 

수요의 변화는, 최 임 의 상승이 비숙련노동 실업자가 새로운 취

업기회를 부여받는 구직률이 감소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이 효과에 

한 계량분석의 결과를 반 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축된 모형과 한국 경제와 제도를 반 한 

모수 설정을 한 후 시도한 정책시뮬 이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최 임  1만 원을 상

정할 경우 경제에 미칠 부정 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상된다. 

우선 GDP가 약 4% 하락하고, 자본축 도 폭 으로 축될 것으

로 상된다. 자본/GDP 비율이 3.6에서 3.5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최 임 제의 경제에 한 충격은 무엇보다도 고용의 폭

인 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최 임 의 상승은 제도 수혜 상이 되

는 임  비숙련 근로자의 노동에 한 수요의 폭 인 감소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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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다. 최 임 의 상승으로 인해 임  비숙련 근로자들의 취업

의사가 증가하여 노동공 이 증가할 여지가 있으나, 노동에 한 수

요의 폭 인 감소로 인해 고용률이 낮아지게 된다. 최 임 의 상

승에 따른 비숙련 노동수요의 감소 규모가 충분히 작을 때에 노동

공 의 효과가 노동 감소를 능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한

국의 노동시장을 상으로 한 최근의 실증연구들이 제시하는 최

임  상승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 탄력성 추정치 범 에서는 최

임 제의 정 인 효과를 기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률의 하락폭은 기혼가구의 경우 약 1.7%p(남성 3.0%p, 여성 0.5%p), 

미혼가구의 경우 4.0%p로 나타났다. 고용률의 하락폭은 소득층에

서 더 큰 폭으로 나타난다. 하  20% 계층의 경우 16.2%p, 하  20 

～40% 계층의 경우 5.9%p 고용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용률의 하락은 기 생보와 같은 복지 여 지출을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 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최 임  용 상 근로자에게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임 을 지 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비용의 증가는 자본 수익률의 

감소로 이어져 자본축 을 해할 것으로 상된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은 경제 체에 미치는 충격이 최

임 제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근로에 참여하

지 않는 소득층 노동자의 근로참여를 진하는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소

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임 제는 일부 인구집단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

를 증진시키기보다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경제에서 근로참여도가 낮은 특정 연령 (60

) 여성 인력 등에 해 최 임 제의 상승이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신규 노동시장 참여 증가의 효과가 다소 있으나, 기존의 근로자들의 

일제 취업을 폭 으로 여서 반 으로 취업률이 어들 가

능성이 높다. 더욱이 최 임 제가 노동시장에서 추 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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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일 뿐 아니라 자본축 을 해하여 경제

에 미치는 충격이 심 하며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기 하기 어렵고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을 고려할 때, 이 제도에 한 신

한 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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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본 연구는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련성을 분석하고 정책  시

사 을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018년과 2019년 한국에서 이루어

진 큰 폭의 최 임  인상  이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근

로장려세제의 폭 인 확  실시는 두 제도의 련성에 한 분석을 불

가피하게 요구한다. 만약 두 제도가 상호 결합하거나 서로 작용함으로써 

정 인 효과를 제고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정

책조합에 해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 어려운 것은 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에 필요한 자

료(data)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최 임 제와 근로

장려세제의 폭 인 동시 확  실시의 효과를 실증 으로 분석하는 것

이 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 지만 최근의 최 임  인상과 근로장려

세제 확  실시는 무나 큰 정책  변화여서 어떤 형태로든 련 시사

을 찾아보아야 한다. 

비교  최근에 Newmark and Wascher(2011)는 두 제도의 련성에 

해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유자녀 무배우 여성의 경우 고용에 있어 고

정비용(fixed cost)이 존재함으로 인해, 근로장려세제의 수혜 상이 되는 

상태에서 최 임 이 인상될 경우, 10 와 같은 비숙련노동을 체하면

서도 노동공  증가에 따른 임 하락을 최 임  인상이 막아 이들 여성

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

러한 가설을 경험 으로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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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에 주목하여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결합

에 따른 효과를 두 가지 방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는 2018년과 

2019년이 아니더라도 시장의 명목임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최 임  

인상률을 한국경제가 경험하여 왔으며, 근로장려세제 한 지속 으로 

확  실시되어 왔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두 제도의 동시 확장이 이루어진 시기에 해 유자녀 무배우 여성의 근로

장려  수 과 노동공 의 변화를 경험 으로 살피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한국경제와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고 정책변화에 한 

모의실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

여 최 임  폭 인상의 효과와 근로장려세제 확  실시의 효과를 분석

하고 이들 두 정책의 결합 실시에 따른 효과에 해서도 모의실험을 실시

할 것이다. 이로부터 련 정책 시사 들을 도출할 수 있겠다. 

자에 한 분석은 제2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후자에 한 분석은 

제3장에서 실시될 것이다. 제4장은 이상의 분석을 마무리하고 정책 시사

을 제시하면서 연구를 결론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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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련성

제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1988년에 최 임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하여야 할 임 의 최 수 을 정하여 이를 법으로 강제한 이후 매년 

최 임  수 을 정하고 있다. 최 임 법을 제정한 목 은 “근로자 임

의 최 수 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  향상을 기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 한 발 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제1조) 이처럼 

최 임 제는 기본 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주요 목 임을 밝히고 

있다. 

최 임 에 한 효시  연구인 스티 러(Stigler, 1946) 역시 최 임

제의 가장 기본 인 목 은 “극심한 빈곤의 퇴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46년에 스티 러(Stigler)가 언 한 바와 같이 빈곤

은 생활을 함께 하는 가구나 가족을 단 로 하는 반면, 최 임 제는 가

구가 아닌 개인을 단 로 한다. 따라서 가구 단 에서 발생하는 빈곤을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 임 제도는 개인을 상으로 하는 최

임 이라는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므로 목표와 수단 간의 

불일치라는 문제가 원천 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빈곤 퇴치라는 목표와 개인 임 의 최 수 이라는 수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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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단  불일치 문제는 많은 새로운 고민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고민들의 결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이다. 이 제도는 턴 리드먼(Milton Friedman)이 제안

한 부(負)의 소득세, 즉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 NIT)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소득수 이 일정 수  이상이면 소득세를 징

수하듯이 소득수 이 일정 수  이하이면 음(-)의 소득세, 즉 일종의 보

조 을 지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음(-)의 소득세는 이 제도의 도입을 한 실험(experiment) 과정

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해하는 부작용을 여 히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층에 일정 수 의 소득을 지원하여 보장해 주는 기존의 

소득보장제도가 수혜자의 근로의욕과 자활의지를 해하는 문제를 가지

고 있어 음(-)의 소득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NIT가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상으로 함에 따라 목표와 수단 간의 불일

치 문제는 크게 완화되었으나, 기존의 소득보장 정책과 유사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유인을 고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음(-)의 소득세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고 이에 따라 

탄생하게 된 것이 근로장려세제이다. 

근로장려세제 도입 기에 논의의 은 이 제도의 실제 성과에 있었

다. 많은 연구들이 이 제도의 근로유인  소득개선 효과를 분석한 바 있

으며, 빈곤가구들의 근로를 통한 소득향상에 정 인 결과들이 주를 이

루었다. 미국에서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근로장려세제는 다른 나라들로 

퍼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제도도 더욱 확  실시되게 되었다. 아울러 근

로장려세제 자체의 성과뿐만 아니라 최 임 제도에 비해서도 빈곤층의 

소득향상에 더 효과 이라는 연구결과들도 다수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의 이러한 성과가 최 임 제라는 무딘 도구를 사

라지게 한 것은 아니었다. 최 임 제는 특별한 상황에서 고용을 해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용을 제고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최 임  수 의 

완만하고 제한 인 인상이 아니라 격하고 폭 인 인상은 명백히 고

용을 해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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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임 제가 정치인과 일반 의 인기 합주의에 함몰되어 많은 나라

에서 최 임 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

다. 이들 가운데 표 인 경우가 바로 한국이다. 

이러한 논의들이 이어지면서 비교  최근 들어 근로장려세제와 최 임

제 간의 상  유효성의 차원이 아니라 두 제도의 상호작용에 을 

맞춘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 다. 특정 계층에 있어서 더 높은 최 임

이 근로장려세제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Newmark and 

Wascher(2011)의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유자녀 무배우 여성의 

경우 고용에 있어 고정비용(fixed cost)이 존재한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

다. 이로 인해 근로장려세제의 수혜 상이 되는 상태에서 최 임 이 인

상될 경우 이들 여성은 10 와 같은 비숙련노동을 체하면서도 노동공

 증가에 따른 임 하락 압력을 최 임  인상이 막아 이들 여성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

한 가설을 경험 으로 입증하고 있다. 

경우는 다르지만 한국은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최 임  수 을 

30%에 가까울 정도로 격히 폭 인상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고

용 해라는 부작용에 처하기 해 근로장려  수혜 상의 폭 인 확

와 수혜 액의 폭 인상을 일자리안정자 과 함께 긴 히 처방한 바 

있다.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 간의 계에 한 극히 제한 인 연구

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에 한 충분한 사  검토 없이 두 제도의 동시 

확 가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 이러한 두 제도의 확  실시가 다행스럽게

도 상호작용을 통해 빈곤층이나 소득층 가운데에서도 특히 소득 지원

이 긴요한 컨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배우 여성 가구주 계층에 우호

인 결과를 래할 수 있다면 망외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긴 히 실시된 정책들이니 만큼 향후 개선의 여지가 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두 제도의 동시 인 폭 확  실시가 어떠한 결과를 래

하고 있을 것인지에 해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정 인 효과를 제고

하고 부정 인 향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시켜 

나간다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은 이러한 바탕에서 먼  확  실시된 두 제도의 구체 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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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2 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3 은 두 제도의 정 인 상호작용

이 기 될 수 있는 계층이 근로장려세제의 수혜자 집단 가운데 어느 정도

나 될 것인지에 해 국세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알아본다. 제4 은 유자

녀 무배우 여성 가구주 계층에서 근로장려 의 성과가 다른 계층의 경우

에 비해 어떠한지에 해 분석한다. 제5 은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고 마

무리한다. 

제2  한국의 최 임 과 근로장려 의 황  련성 

1. 최 임

우리나라의 최 임 제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 법 제34조와 제35

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당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그 실시를 유보

하 다가, 1986년에 최 임 법을 제정․공표하 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1) 최 임 제도는 국가가 법률로서 “임 의 최 수 을 보장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  향상을 꾀함”을 목 으로 한

다.2) 이를 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는 사업장의 근

로자에게 최 임  수  이상의 임 을 지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3)4) 최

임 의 결정은 최 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 이 결정

하도록 되어 있다.5) 

1) 한국노동연구원(2019),『2019 KLI 노동통계』, p.88 ‘최 임 제에 한 해설’ 참조.

2) 최 임 법 제1조(목 ). 

3) 최 임 법 제3조( 용 범 ) 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

事) 사용인에게는 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선원법」의 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용하지 아니한다.

4) 제6조(최 임 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 임 의 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 임

액 이상의 임 을 지 하여야 한다.

5) 제8조(최 임 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 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 임 을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 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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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최 임  수 과 인상률은 [그림 2-1]에 제시하 다. 구체

인 수치들은 [부록 1]의 <부표 2-1>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에

서 보듯이 한국의 최 임  수 은 분석기간 동안 가 른 상승세를 보인

다. 2001년의 최 임  인상률은 무려 16.6%로 매우 높았고 이듬해인 

2002년에도 12.6%나 인상되었다. 2003년의 8.3%가 2008년의 경우와 함께 

이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인상률에 해당할 정도이다. 2004년과 2005년 그

리고 2007년의 인상률은 모두 10%를 넘는다. 

2008년까지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후 2009년부터 최 임  인상률은 

상 으로 낮아졌으나, 2016년에도 최 임 은 8.1% 인상되었으며, 2017

년에도 7.3%로 낮지 않다. 그러다가 2018년에 무려 16.4%라는 매우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는데, 이는 최 임 의 수 이 상 으로 낮았던 2001

년의 16.6% 인상에 비할 바가 아니다. 더군다나 2018년에 그치지 않고 

[그림 2-1] 최 임  수 과 인상률

자료:최 임 원회,『최 임  심의․의결경 』, 각 연도.

따른 최 임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원회가 심의하

여 의결한 최 임 안에 따라 최 임 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회는 제1항 후

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으로부터 최 임 에 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 임 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

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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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10.9%가 더 인상되어 2019년의 최 임 은 시간당 8,350원으

로 높아졌다. 최근의 이러한 격한 최 임  인상은 여러 부작용을 낳지 

않을 수 없다. 임  근로자들의 실직과 자 업자의 폐업 그리고 물가 

상승을 비롯한 다양한 부작용들을 우리는 이미 목격한 바 있다. 

2. 근로장려

최근 한국의 근로장려세제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 다. 잘 알려져 있

는 바와 같이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근로장려를 한 조세특례’6)

의 신설을 통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 다. 

소득 근로자의 2008년 경제활동을 상으로 2009년 근로장려  신청을 

받기 직 인 2008년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 지원 상과 지원 액의 확

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 게 설계된 제도가 2010년까지 실시되었다. 2011

년부터 자녀요건에 있어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을 경우를 새

로 지원 상에 포함시켰고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기 

시작하 으며, 2012년까지 실시되었다. 

2013년부터 한국의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장려  산정기 을 기존의 부

양자녀 수 기 에서 가구원 수 기 으로 변경하 다. 즉 기본 으로 가구

원 수가 한 명뿐인 단독가구와 두 명 이상인 가족가구로 구분하고 가족가

구의 경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근로장려 을 산정하기 시

작하 다. 근로장려  최 지 액은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독

가구의 경우 70만 원이었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170만 원 그리고 맞벌

이 가구의 경우는 210만 원이었다. 이러한 최  지원 은 [그림 2-3]에서 

보듯이 2017년에 각각 77만 원, 185만 원,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8년에 최  지원 액은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시 85만 원, 

200만 원, 250만 원으로 높아졌다.

2019년의 근로장려세제는 지원 상과 지원 액에 있어 획기 인 환

을 맞게 된다.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요건 상한을 [그림 2-5]에서 보듯이 

6)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 국세, 제10  국민생활의 안정을 한 조세특례, 제10

의2 근로장려를 한 조세특례(2006년 12월 30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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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크게 높이는 것을 비롯하여 지원 상의 확

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 지 액 한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

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는 지원 상 가구 수

를 기존의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배 이상으로 늘리고 지원 액을 

1.2조 원에서 3.8조 원으로 증액하려는 정책  의지의 소산이었다(표 2-1 

참조). 

[그림 2-2] 한국의 근로장려세제(2013∼2016년)

자료: 자 작성.

[그림 2-3] 한국의 근로장려세제(2017년)

자료: 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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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한국의 근로장려세제(2018년)

자료: 자 작성.

[그림 2-5] 한국의 근로장려세제(2019년)

자료: 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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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녀장려 의 지  실

다음의 <표 2-1>은 근로장려   자녀장려 의 지  실 을 정리한 

것이다. 근로  자녀 장려  수  가구 수는 2008년 59.0만 가구에서 

2017년 259.8만 가구에 이르러 제도가 크게 확 되었음을 알려 다. 근로

장려 에 국한해서 말하면 2017년 169.3만 가구에게 장려 이 지 되었

다. 2018년을 상으로 2019년에 지 될 가구는 334.0만 가구(안)에 이르

며 액은 3조 8,228억 원(안)에 이를 정이다. 이에 따라 2019년의 가구

당 근로장려 은 114.5만 원에 이를 망이다. 

<표 2-1> 근로장려   자녀장려  지 실

(단 :가구, 백만 원, 천 원)

　

　

체합계 (1=2+3) 근로장려  (2) 자녀장려  (3)

가구수 액 가구수 액
액

(가구당)
가구수 액

2008  590,720  453,731  590,720  453,731 768 - -

2009  566,080  436,903  566,080  436,903 772 - -

2010  522,098  402,003  522,098  402,003 770 - -

2011  752,049  614,021  752,049  614,021 816 - -

2012  783,397  561,761  783,397  561,761 717 - -

2013  846,018  774,492  846,018  774,492 915 - -

2014 2,356,670 1,714,460 1,281,856 1,056,562 824 1,074,814  657,898 

2015 2,383,006 1,627,420 1,439,146 1,057,397 735  943,860 570,023 

2016 2,716,855 1,760,377 1,655,058 1,196,707 723 1,061,797 563,670 

2017 2,598,550 1,753,739 1,693,612 1,280,821 756  904,938 472,918 

2018

(안)
- - 3,340,000 3,822,800 1,145 - -

자료: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기획재정부(2018),「근로장려  개편방안」, 
201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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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련성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라는 두 제도는 빈곤의 완화라는 공통의 목

표를 가지고 있으나, 제도의 설계  시행은 서로 독립 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최 임 제는 근로기 법에 법  근거를 두고 있

으며, 1986년 최 임 법 제정  공표를 통해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

되고 있다. 이 법에 잘 나타나 있듯이 한국의 최 임 제는 국가가 법률

로서 임 의 최 수 을 정하여 그 이상의 임  지 을 사용자에게 강제

하는 제도로서 최 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 이 결정

한다.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2006년의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를 한 조

세특례’7)를 신설함으로써 그 법  근거를 마련하 다. 이 세제는 “ 소득

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하여” “근로장려 을 결정ㆍ환

”8)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 으로, 납세지 할세무서장(국세청)이 

근로장려 을 받으려는 거주자의 근로장려  신청을 받았을 경우 규정과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 을 결정9)하고 이를 환 10)하도

록 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자가 납부한 세 을 환 하는 

형식을 빌어 소득자 지원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근로의욕 하라는 부

작용을 피하는 동시에 보다 극 으로 근로를 장려함으로써 소득을 지

원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두 제도는 각기 자신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별도의 제

도이다. 이에 따라 각 제도의 성과에 한 연구들도 별도로 이루어졌다. 

다만 이들 둘 가운데 어떤 제도가 가난을 구제하는 데에 보다 효과 일 

것인가에 해서도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그러나 2018년의 최 임 을 년도에 비해 16.4% 인상한 데에 이어 

2019년에도 다시 10.9% 인상하여 2년 동안 최 임 이 29.1%나 상승하

 7)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 국세, 제10  국민생활의 안정을 한 조세특례, 제10

의2 근로장려를 한 조세특례(2006년 12월 30일 신설).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 의 결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근로장려 의 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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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간당 8,350원이 되었다. 여기에 주휴수당 20%를 가산하면 한국의 최

임 은 10,020원으로 1만 원을 넘게 된다. 

최 임 의 격한 인상에 따라 임 근로자들의 실직과 자 업자의 폐

업 등과 같은 부작용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 다. 그러자 정부는 근로장

려세제의 확  실시와 일자리안정자  지 이라는 긴  처방을 내놓았다. 

2019년의 근로장려세제 확  실시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근로

장려  지  상을 넓히고 지원 액을 높여 수  가구 수를 166만 가구

에서 334만 가구로 1.01배 그리고 지원 액을 1조 1,967억 원에서 3조 

8,228억 원으로 2.19배 확장하겠다는 안이 최종 확정되어 그 로 시행되

고 있는 이다.11) 

최 임 의 격한 인상과 근로장려세제의 더 격한 확  실시는 두 

제도 간의 계 는 상호작용에 한 심으로 이어졌다. 만약 두 제도

가 소득자 지원에 있어 상호 보완 인 역할을 하거나 정 인 측면에

서 상승작용을 하게 된다면, 기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두 제도가 일정한 련성을 가지거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면 

정 인 효과의 극 화를 해 어떤 정책  고려 는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인지에 한 정책  시사 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두 제도의 련성에 해 분석한 연구로 남재량(2017)을 들 

수 있다. 그는 한국노동패 조사 13차(2010년) 조사부터 17차(2014년) 조

사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장려  수  가구와 최 임  미만의 임

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해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

장려 을 수 한 가구 가운데 최 임  미만 근로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가 14.6%인 반면, 그 반 인 경우, 즉 최 임  미만 근로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근로장려 을 받은 가구는 1.1%에 불과하 다. 이로부터 그

는 “근로장려  지 으로 최 임  인상을 신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어도, 최 임 을 높여 근로장려  지 의 효과를 내기는 거의 불가능

에 가까움을 시사한다”라고 언 하고 있다. 

11) 기획재정부(2018),「근로장려  개편방안」, 201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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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의 특성

이제 실제 지 된 근로장려 을 수 한 가구들과 수 액 등에 나타나

는 특징들을 알아보자. 자녀장려 제도도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제2 에서 보았듯이 최 임  인상률이 시장임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 임  수

이 지속 으로 높아져 왔다. 근로장려세제는 반 으로 지원 상을 확

하는 추세를 이어 왔으며, 최  지원 액 역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자녀 무배우 여성과 련성이 

큰 가구들을 심으로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의 특징을 살피는 것

은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련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이다. 

1.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 분포 

국세청은 매년『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여기에 근로장려   

자녀장려 의 신청과 지 에 한 련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

를 사용하면 근로  자녀 장려  수  가구들의 특성과 수 액 상의 

특성 등을 비교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근로․자녀 장려

 지  가구 수와 액에 한 자료를 <표 2-1>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이를 가구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먼  근로․자녀장려  수 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표 2-2>는 이를 해 제시한 것이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하에서 제

시하는 표들은 장려 이 실제 지 된 연도가 아니라 장려 이 지  상

으로 하는 연도를 나타낸다. 컨  표에 제시된 2008년의 장려  지  

실 은 2008년에 지 된 장려 이 아니라 2008년을 상으로 소득 가

구 구성원의 근로를 장려하기 해 2008년의 근로와 경제활동  자격요

건들을 바탕으로 신청을 받아 격자에 한해 2009년에 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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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 수:성별

(단 :가구, %)

　

　
총 가구수

성별 성별
 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8   590,720 358,932 231,788 60.8 39.2 100.0 

2009   566,080 333,059 233,021 58.8 41.2 100.0 

2010   522,098 298,367 223,731 57.1 42.9 100.0 

2011   752,049 427,746 324,303 56.9 43.1 100.0 

2012   783,397 387,578 395,819 49.5 50.5 100.0 

2013   846,018 413,422 432,596 48.9 51.1 100.0 

2014 1,232,546 605,919 626,627 49.2 50.8 100.0 

2015 1,378,953 661,387 717,566 48.0 52.0 100.0 

2016 1,570,442 744,831 825,611 47.4 52.6 100.0 

2017 1,693,612 811,902 881,710 47.9 52.1 100.0 

자료: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008년을 상으로 근로장려 을 지 받은 가구 수는 59만 가구를 넘

고 있는데, 남성이 60.8%로서 여성 39.2%를 크게 능가하고 있다. 2011년

을 상으로 한 장려  수  가구 수는 75.2만 가구로서 년도의 52.2만 

가구에 비해 23만 가구 증가하 다. 이는 2011년부터 18세 미만 부양자녀

가 없는 부부가구, 즉 무자녀 유배우가구로 장려  지  상이 확 된 

것과 히 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부 사업자, 즉 보험모

집원과 방문 매원에 해서도 근로장려세제가 용되기 시작하 다. 성

별 구성에 있어서도 여성 비율이 43.1%에 달하여 2008년의 39.2% 이후 

지속 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 수는 2014년에 123.2만 가구로 년도의 

84.6만 가구에 비해 38.6만 가구나 증가하 다. 이는 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지원을 해 부양자녀 1인당 최  50만 원을 차등 지 하는 자녀

장려세제가 2014년을 상으로 2015년 신청분부터 용되기 시작한 것과 

하게 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을 상으로 지 한 84.6

만 가구 역시 년도의 78.3만 가구에 비해 6.3만 가구 증가하 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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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제도 개편과 련이 클 것이다. 즉 2013년을 상으로 2014년 신청

분부터 새로 용되기 시작한 근로장려  지 기  변화와 여성에 한 

지원 확 와 련이 있어 보인다. 즉 지 기 을 기존의 자녀 수 기 에

서 가구원 수 기 으로 변경하여 가구원 수가 1인인 단독가구와 2인 이상

인 가족가구로 구분하고 가족가구를 다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하기 시작하 다. 결혼을 장려하기 해 가족가구에 한 

지원을 확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해 맞벌이 가구에 해 

추가 인 지원도 이루어졌다. 

한편 60세 이상 1인 가구에 해서도 2012년을 상으로 2013년 신청

분부터 근로장려 을 지 하기로 하여 이 당시의 장려  지  가구 수 증

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2년을 상으로 지 한 장려  수

자에서 여성 비율이 50.5%를 기록하여 남성의 경우를 능가하는 상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다. 

여성 수 자 비율 증가 추세는 이후에도 찰되고 있다. 2017년을 상

으로 2018년에 지 한 장려  수 자에 이르면 여성 가구의 수가 88.1만

가구로 남성의 81.1만 가구보다 7.0만 가구가량 더 많게 된다. 이러한 여

성 수 자의 증가 추세는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의 상호작용 가능성

에 한 주의를 환기시키게끔 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해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를 부양자녀 인원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의 <표 2-3>

과 <표 2-4>는 부양자녀 인원별 장려  수  가구의 수와 비율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부양자녀가 1인 이상인 장려  수  가

구 수는 2008년을 상으로 한 연도에서 45.3만 가구 으며, 이후 감소하

다 2011년 상 연도에서 51.3만 가구로 증가하 다가 다시 감소한다. 

2014년 상 연도에서 54.7만 가구로 다시 증가하 으나 이후 지속 인 

감소세를 보인다. 이와 달리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수는 2011년에 10.0만 

가구에서 2017년 84.9만 가구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외도 없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양자녀 없음의 비율에서도 쉽게 찰할 수 

있으며, 2017년에 이 비율은 75.7%로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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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 수:부양자녀 인원별

(단 :가구, %)

없음 1명 이상 1명 2명 3명 4명 이상  체

2008 0 453,731 206,174 209,495 35,179 2,883  453,731 

2009 0 436,903 206,236 194,877 33,019 2,771  436,903 

2010 0 402,003 196,789 171,836 30,635 2,743  402,003 

2011 100,957 513,064 195,190 248,449 63,815 5,610  614,021 

2012 130,445 431,316 167,795 198,628 57,112 7,781  561,761 

2013 349,086 425,406 206,608 163,285 48,453 7,060  774,492 

2014 473,911 547,771 283,257 212,142 45,789 6,583 1,021,682 

2015 539,581 488,468 263,937 179,184 39,388 5,959 1,028,049 

2016 679,165 462,441 259,468 161,297 35,932 5,744 1,141,606 

2017 849,337 431,484 247,598 145,558 32,869 5,459 1,280,821 

  주: ‘ 체’에 나타낸 수치는 총 수 가구 수로서, <표 2-1>에 제시한 총 수 가구 

수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자료집계 시 의 차이에 기인함. 

자료: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2-4>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 비율:부양자녀 인원별

(단 :가구, %)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체

2008  0.0 45.5 46.0 7.8 0.6 0.1 100.0 

2009  0.0 47.2 44.5 7.6 0.6 0.1 100.0 

2010  0.0 49.1 42.6 7.6 0.6 0.1 100.0 

2011 31.7 28.7 31.9 7.1 0.6 0.1 100.0 

2012 44.4 24.2 24.5 6.0 0.7 0.1 100.0 

2013 52.6 23.8 18.5 4.5 0.6 0.1 100.0 

2014 52.6 24.5 18.4 3.9 0.5 0.1 100.0 

2015 61.8 20.6 14.0 3.1 0.4 0.1 100.0 

2016 69.8 17.0 10.6 2.3 0.3 0.1 100.0 

2017 75.7 13.9  8.3 1.8 0.2 0.1 100.0 

자료: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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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가 심을 가지는 것은 특히 유자녀 무배우 여성 가구에 한 정

보이다. 그러나 국세통계연보는 이에 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가 더 이상의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이 아쉽다. 근로․자녀장려 을 

수 하는 유자녀 무배우 여성 가구 수의 증가는 최 임 제와 근로장려

세제의 상호 련성에 해 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 있다. 

부양자녀가 없는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  그 비 의 증가는 가

구원이 1명뿐인 단독가구의 증가와도 하게 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2-5>는 가구유형별로 장려  수  가구 비율을 보여 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표에서 ‘단독가구’라 함은 2012년을 포함하여 그 이

 동안은 부부가구가 아닌 가구, 즉 배우자가 없는 가구를 말한다. 그리

고 이 기간 동안의 ‘가족가구/부부가구’란 배우자가 있는 가구, 즉 부부가

구를 의미한다. 반면 2013년 이후의 ‘단독가구’는 가구원이 1명뿐인 가구

를 말하며, ‘가족가구/부부가구’란 ‘가족가구’로서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가

구를 말한다. 

<표 2-5>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 비율:가구유형별

(단 :%)

　

　

단독가구 가족가구/부부가구
 체

계 유자녀 무자녀 계 홑벌이 맞벌이

2008 22.9 - - 77.1 - - 100.0 

2009 24.0 - - 76.0 - - 100.0 

2010 26.2 - - 73.8 - - 100.0 

2011 13.5 - - 86.5 - - 100.0 

2012 34.3 16.1 18.2 65.7 - - 100.0 

2013 16.9 - - 83.1 74.1  9.0 100.0 

2014 15.8 - - 84.2 72.0 12.2 100.0 

2015 30.3 - - 69.7 60.1  9.6 100.0 

2016 41.2 - - 58.8 51.3  7.5 100.0 

2017 47.0 - - 53.0 47.0  6.0 100.0 

자료: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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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서 보듯이 단독가구의 비율은 2013년 16.9%에서 속하게 증가

하여 2017년에 무려 47.0%로 높아졌다. 이와 반 로 가족가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83.1%에서 53.0%로 하락하 다. 그리고 맞벌이의 비율은 

6.0%로서 홑벌이 47.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다만 2012년 유자녀 무배우자 가구, 즉 유자녀 단독가구의 비율이 

16.1%로 높다. 유자녀 무배우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가 부

분을 차지할 것으로 악할 수 있다. 그 다면 이 비율을 2012년을 상

연도로 하여 장려 을 지 한 최종 집계된 가구 수인 783,397가구(표 

2-1)에 용하면 12.6만 가구에 해당한다. 지 않은 수의 유자녀 무배우 

(여성)가구가 근로장려 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근

로장려 을 받는 유자녀 무배우 (여성)가구 수의 변화를 볼 수 있다면 근

로장려 과 최 임  간의 계를 보다 극 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으

나, 더 이상의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이 아쉽다. 

이제 연령집단별로 구분한 장려  수  가구를 살펴보자. <표 2-6>은 

이를 해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 

<표 2-6>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 비율:연령집단별

(단 :%)

20

이하
30 40 50

60

(이상)

70

이상
 체

2008 7.4 41.2 44.0  6.9  0.5 - 100.0 

2009 7.1 39.4 44.8  8.1  0.7 - 100.0 

2010 6.6 37.8 45.7  9.2  0.7 - 100.0 

2011 4.4 26.9 36.1 20.1  9.2  3.3 100.0 

2012 3.1 19.5 29.6 16.1 18.5 13.2 100.0 

2013 2.8 16.2 27.2 19.6 20.2 14.0 100.0 

2014 2.7 16.0 27.2 20.0 20.2 13.8 100.0 

2015 2.2 12.2 21.7 31.7 19.4 12.8 100.0 

2016 1.7  9.3 27.4 28.8 18.8 14.1 100.0 

2017 1.8 16.5 23.6 25.6 17.7 14.8 100.0 

자료: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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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20  이하 연령집단의 비율은 2008년에서 2017년의 기간 동안 

7.4%에서 1.8%로 하락하 다. 30 와 40 의 경우도 각각 41.2%에서  

16.5%로 그리고 44.0%에서 23.6%로 감소하 다. 반면 50 의 비율은 동

일 기간 동안 6.9%에서 25.6%로 상승하 는데, 2015년 31.7%까지 상승하

다가 다소 낮아졌다. 

아울러 60세 이상 연령의 1인 가구도 2012년을 상연도로 근로장려  

지 상이 됨에 따라 60 와 70  이상의 비율이 2012년 들어 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즉 40  이하 연령집단들의 비  감소와 50  이상 연령집단의 비  증가

가 찰되며, 이는 고령화와 하게 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근로․자녀장려  수  액 분포

이제 근로․자녀장려 의 수 액을 가구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

도록 하자. 먼  성별로 수 액을 구분하여 <표 2-7>에 제시하 다. 이 

표에서 보듯이 2008년을 상연도로 하여 지 한 근로장려 은 총 4,537

<표 2-7> 근로․자녀장려  수 액:성별

(단 :백만 원, 만 원)

　

　
총액

성별 총액
가구당

성별 가구당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8   453,731 281,220 172,511 76.8 78.3 74.4 

2009   436,903 261,800 175,103 77.2 78.6 75.1 

2010   402,003 234,134 167,869 77.0 78.5 75.0 

2011   614,021 350,505 263,516 81.6 81.9 81.3 

2012   561,761 295,628 266,133 71.7 76.3 67.2 

2013   774,492 409,256 365,236 91.5 99.0 84.4 

2014 1,021,682 536,819 484,863 82.9 88.6 77.4 

2015 1,028,049 526,286 501,763 74.6 79.6 69.9 

2016 1,141,606 578,546 563,060 72.7 77.7 68.2 

2017 1,280,821 655,268 625,553 75.6 80.7 70.9 

자료: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동 자료를 사용하여 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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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이며, 이후 다소 감소하 다가 2011년에 6,140억 원으로 증가하 으

며, 2014년에 1조 216억 원으로 그리고 2017년에 다시 1조 2,808억 원으로 

증가하 다. 즉 근로․자녀장려  제도가 앞에서 보았듯이 상 가구 수

의 증가와 함께 지원 액도 크게 증가하 다. 2008년에서 보듯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지 된 장려 이 훨씬 많았으나, 이후 이러한 격차가 차 

축소되어 2017년에 이르면 양자의 차이는 크게 어든다. 

이러한 지 액을 가구 수로 나 어 가구당으로 나타내어 보면, 표에서 

보듯이 가구당 지 액이 2008년 76.8만 원에서 2013년 91.5만 원까지 상

승하 다가 2017년 75.6만 원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모습은 남성과 여성

에서 공히 나타난다. 여성 가구당 지원 이 남성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는

데, 2017년의 경우 양자의 격차는 10만 원에 근 하고 있다. 

<표 2-8>은 가구당 장려  지 액을 부양자녀 인원별로 구분하여 나

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가구당 장려  액

수는 부양자녀가 있는 ‘1명 이상’의 경우에 비해 부분의 연도에서 크게 

미치지 못한다.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당 지원 액은 2011년 이후 100

만 원을 심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제도 도입 기에 가구당 지원 액

<표 2-8> 근로․자녀장려  가구당 수 액:부양자녀 인원별

(단 :만 원)

없음 1명 이상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2008 0  76.8  76.6  77.1  76.4  74.4  68.2 

2009 0  77.2  77.1  77.4  76.5  75.3  76.4 

2010 0  77.0  76.7  77.3  76.9  75.6  75.4 

2011 42.3  99.9  90.5 103.6 119.8 116.7 118.8 

2012 37.5  99.0  88.4 103.4 121.3 118.9 118.9 

2013 78.5 106.0 102.8 104.4 126.8 124.9 122.6 

2014 73.1  93.7  93.7  93.6  94.3  94.8  97.2 

2015 63.3  92.8  92.7  92.6  93.6  96.1  95.5 

2016 62.0  97.3  97.4  97.1  97.8  99.5 100.1 

2017 66.3 104.7 104.8 104.1 105.2 106.5 109.5 

자료: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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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녀 수에 따라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 과 자녀장려 의 도입 등으로 인해 격차가 커졌다가 2014년 이후 이

러한 격차는 다시 어든 상태이다. 

가구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 2-9>에서 보듯이 제도 도입 첫 3년 

동안 부부가구와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간에 가구당 지원 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후 2년 동안 큰 변화를 거쳐 2013년부터 

가구원이 1명뿐인 단독가구의 가구당 지원 은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가

족가구의 경우에 비해 매우 낮다. 가족가구 가운데 홑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가구당 지원액이 크며 2017년의 경우 양자 간의 격차는 16

만 원에 근 하고 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구유형별 분석에 있어 2012년을 상으로 한 

유자녀 무배우 가구, 즉 표에서 단독가구 가운데 유자녀의 경우에 주목해 

보자. <표 2-9>에서 보듯이 가구주가 여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자녀 

무배우 가구의 가구당 지원 액은 95.0만 원으로 무자녀 단독가구(33.6만 

원)의 2.83배이며 61.4만 원이나 더 많다. 이러한 유자녀 무배우 (여성)가

<표 2-9> 근로․자녀장려  가구당 수 액:가구유형별

(단 :만 원)

　

　

단독가구 가족가구(부부가구)

계 유자녀 무자녀 계 홑벌이 맞벌이

2008  76.1 - -  77.0 - -

2009  76.7 - -  77.3 - -

2010  76.5 - -  77.2 - -

2011 101.4 - -  78.6 - -

2012
 62.4 95.0 33.6  76.6 

- -
(268,637) (126,172) (142,465) (514,760)

2013  33.8 - - 103.3 101.4 118.7 

2014  32.8 - -  92.3  91.0  99.8 

2015  37.1 - -  90.8  89.5  99.5 

2016  40.8 - -  95.0  93.3 106.8 

2017  45.7 - - 102.1 100.3 116.2 

자료: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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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한 가구당 지원 은 2012년 부부가구의 가구당 지원  76.6만 원

보다도 24% 더 많다. 표에서 호 안의 값은 앞에서 본 바 있는 해당 가

구의 수를 추정한 것이다. 12.6만 가구에 해 가구당 95만 원의 액은, 

정책 으로 의도한 효과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을지 몰라도, 지 않은 

액이다. 

이제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가구당 지원 을 살펴보자. <표 2-10>에

서 보듯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령집단별 가구당 지원 은 별반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에는 30 와 40 의 가구당 지원 이 

가장 크고 20  이하가 그다음이며 50  이상일수록 가구당 지원 이 크

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2년에도 유사한 특징이 나타난다. 

그러나 2013년 들면서 이러한 모습은 상당한 변화를 겪는다. 즉 50 와 

그 이상 연령집단들에서 가구당 지원 이 크게 높아지며 20  이하 연령

집단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찰된다. 2014년에도 유사한 모습이 그 로 

나타난다. 2016년부터 20  이하 연령층의 가구당 지원 이 가장 크다는 

도 요한 변화이다. 

<표 2-10> 근로․자녀장려  가구당 수 액:연령집단별

(단 :만 원)

20  이하 30 40 50 60  이상 70  이상

2008 76.1 77.0 76.7 77.3 74.7 -

2009 75.7 77.2 77.3 78.0 76.6 -

2010 75.0 77.3 76.9 77.6 75.8 -

2011 86.5 98.1 94.3 59.5 45.8 37.5 

2012 88.3 99.4 94.9 62.0 42.6 27.2 

2013 101.7 107.0 106.2 104.7 76.3 46.6 

2014 93.4 93.0 94.1 95.3 72.3 44.6 

2015 92.6 92.2 93.2 69.4 69.4 43.6 

2016 97.7 96.6 78.4 71.5 72.3 45.8 

2017 93.8 74.3 85.5 78.5 78.2 51.1 

자료: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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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모자가구의 근로  자녀 장려  수

우리는 제3 에서 국세청이 실제 지 한 실  자료를 바탕으로 최 임

과 근로장려  간의 련성 는 상호작용에 한 실증  증거나 단서

를 찾고자 노력하 다. 이를 통해 본고는 근로․자녀장려 의 지   이

와 련된 가구의 특징들로부터 제도의 실제 운 결과에 한 이해를 높

일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가구유형별 분석을 통해 유자녀 무배우 (여

성)가구의 근로․자녀장려  수 에 한 유익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고, 

최 임 과 근로장려 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더 이상의 구체 인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제4

은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증 인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다 구체 이고 더욱 직 인 증거나 단서를 찾고자 한다. 

1. 근로  자녀 장려  수

한국의 근로장려세제에 한 분석을 함에 있어 사용되고 있는 조사 자

료들로는 한국노동패 조사, 한국복지패 조사, 재정패 조사 자료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리 사용되는 자료는 한국복지패 조사 자

료이다. 이 자료는 소득층을 과다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근

로장려세제와 련된 분석에 필요한 정도의 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본 연구도 복지패 자료를 사용하여 제3 의 행정통계에서 

실시할 수 없었던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2-11>은 복지패 자료에서 근로장려 과 자녀장려 을 

수 하 다고 응답한 가구의 수를 가 치를 용하지 않고 나타낸 것이

다. 이 표에서도 각 연도 표시는 정책당국이 근로를 장려하고자 의도한 

연도를 나타낸다. 컨  이 표에서 2008년에 근로장려 을 수 한 가구

가 108가구인데, 이는 2008년의 근로  경제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

자들이 국세청에 근로장려  지 을 2009년에 신청하여 수 한 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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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데, 복지패 은 이를 2010년의 조사를 통해 련 자료를 수집한다. 

본고는 이를 2008년의 수  실 으로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2016년

의 근로장려  수  232가구가 실제 근로장려 을 받은 것은 2017년이며, 

2018년에 이에 해 조사한다. 이 자료는 2019년에 분석에 사용할 수 있

는 가장 최신의 자료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근로장려 을 수 한 가구 수는 2009년의 79가구부

터 2016년의 232가구까지 분포되어 있다. 자녀장려 만 수 한 가구의 수

도 100여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근로장려 과 자녀장려 을 동시에 수

한 가구도 100가구를 상회한다. 근로  자녀 장려  수  가구의 총수는 

2009년의 79가구에서 2016년의 457가구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수  가

구의 비율은 2010년의 1.2%에서 2016년의 7.1%에 이른다. 

가 치를 용하여 구한 수  가구 수는 <표 2-12>에 제시하 다. 이 

표에서 보듯이 수  가구 수에 한 모수 추정치는 2008년의 28.0만 가구

에서 2016년의 137.6만 가구에 걸쳐 있다.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복지패

조사에 포착되는 근로  자녀 장려  수  가구의 비율은 2%에도 미

치지 못하 으나, 이후부터 크게 높아져 실제 실 에 근 하고 있다. 

<표 2-11> 근로장려   자녀장려  수  가구 수

(단 :가구, %)

　

　

근로

장려

자녀

장려

근로․

자녀 장려

수

가구수
총가구수

수  

비율

2008 108 - - 108 6,034 1.8 

2009 79 - - 79 5,735 1.4 

2010 90 - - 90 7,532 1.2 

2011 129 - - 129 7,312 1.8 

2012 90 - - 90 7,048 1.3 

2013 151 - - 151 6,914 2.2 

2014 120 121 110 351 6,723 5.2 

2015 188 104 106 398 6,581 6.0 

2016 232 113 112 457 6,474 7.1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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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근로장려   자녀장려  수  가구 수:가 치 용

(단 :천 가구, %)

　

　

근로

장려

자녀

장려

근로․자

녀 장려

수

가구수

수

가구수

(국세청)

총

가구수

수  

비율

2008 280 - -  280  591 16,917 1.7 

2009 234 - -  234  566 17,152 1.4 

2010 210 - -  210  522 17,951 1.2 

2011 299 - -  299  752 17,951 1.7 

2012 210 - -  210  783 18,206 1.2 

2013 353 - -  353  846 18,458 1.9 

2014 300 314 306  920 1,233 18,705 4.9 

2015 548 317 297 1,161 1,379 19,285 6.0 

2016 674 391 310 1,376 1,570 19,524 7.0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자 작성.

<표 2-13> 근로장려   자녀장려  수  황

(단 :만 원, 가구, 천 가구)

　

　

평균

(가 치

용)

표 편차

(가 치

미 용)

최소값 최 값

가구 수

가 치

미 용

가 치

용

2008 79.3 39.0  4 120 104  268 

2009 83.8 39.8  2 144  78  232 

2010 94.2 34.2  5 120  91  211 

2011 83.8 46.7  6 200 129  299 

2012 86.4 46.4  7 200  87  207 

2013 98.3 50.6 10 200 151  353 

2014 98.3 68.5  2 310 349  915 

2015 88.5 68.5  2 320 398 1,161 

2016 77.0 67.2  2 320 457 1,376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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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근로장려  수  황

(단 :만 원, 가구, 천 가구)

　

　

평균

(가 치

용)

표 편차

(가 치

미 용)

최소값 최 값

가구수

가 치

미 용

가 치

용

2014 87.5 54.1  2 240 229 603 

2015 74.4 50.4  2 210 294 845 

2016 68.6 52.6  3 270 344 985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자 작성.

<표 2-15> 자녀장려  수  황

(단 :만 원, 가구, 천 가구)

　

　

평균

(가 치

용)

표 편차

(가 치

미 용)

최소값 최 값

가구수

가 치

미 용

가 치

용

2014 60.6 35.6 3 200 228 612 

2015 65.1 36.4 5 200 210 614 

2016 54.8 36.0 2 180 225 701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자 작성.

이제 수 한 장려 액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자. <표 2-13>은 근로

장려 과 자녀장려  어느 한쪽이라도 수 한 가구와 둘 모두를 수 한 

가구 모두에 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가구당 평균 수 액은 2008

년에 79.3만 원이었는데, 이는 국세청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의 76.8만 원

(표 2-7)과 유사하다. 액수가 가장 었던 경우는 2016년의 77.0만 원이

며12), 가장 많았던 경우는 2013년과 2014년의 98.3만 원이었다.13) 

근로장려 이나 자녀장려 만 수 한 경우의 수 액은 각각 <표 2- 

14>와 <표 2-15>에 제시하 다. 근로장려 만 받은 경우 2016년의 가구

당 수 액은 평균 68.6만 원에 그치며, 자녀장려 의 경우는 54.8만 원에 

그친다. 

12) 2016년의 실 치(국세청)는 72.7만 원이다(표 2-7). 

13) 2013년과 2014년의 실 치(국세청)는 91.5만 원과 82.9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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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자가구의 근로  자녀 장려  수

복지패  자료상의 근로장려   자녀장려 과 련된 사항들에 해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본 연구가 심을 기울이고 있는 유자녀 무배우 여

성 가구의 근로․자녀장려  수 에 해 알아보자. 복지패  자료는 가

구유형을 모자가구, 부자가구, 단독가구, 조손가구로 조사하고 나머지를 

기타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모자가구에 해 살펴보고 있다. <표 2-16>은 이러한 가구유형별 근로․

자녀장려  수  가구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모자가구의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 수는 2008년

의 2.1만 가구에서 2016년의 8.5만 가구에 이르기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는 사실이 요하다.14) 제도의 확 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으나, 

이에 반응하여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 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상이기도 하다. 

<표 2-16> 가구유형별 근로장려   자녀장려  수  황

(단 :천 가구)

　

　

모자 부자
단독 조손 기타  체

가구 비율 가구 비율

2008 21  8.0  9 3.5  7 0 231  268 

2009  9  3.7  4 1.7  0 0 219  232 

2010 18  8.3  4 1.8  0 0 190  211 

2011 8  2.8  3 1.0  1 0 287  299 

2012 22 10.8  0 0.0 14 0 170  207 

2013 28  7.9  7 1.9 33 1 285  353 

2014 72  7.9 22 2.4 22 4 795  915 

2015 80  6.9 28 2.5 138 8 907 1,161 

2016 85  6.2 25 1.8 216 3 1,048 1,376 

  주:표에서 ‘조손’은 조손 는 소년소녀가장인 가구를 말함.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자 작성.

14) 2012년 유자녀 단독가구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 수는 12.6만 가구(국세청)

는데, 복지패  자료에서는 2.2만 가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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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모자가구 근로․자녀장려  수  비율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자 작성.

[그림 2-6]은 모자가구의 근로․자녀장려  수  비율을 보다 잘 보기 

해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서 흰 동그라미를 가진 검은 실선

은 수  비율을 나타내며 선은 수 비율에 한 선형 추세선이다. 추세

선은 가 르지는 않지만 분명한 정(+)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 모자가구

의 장려  수 비율이 상승추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 다. 

이러한 모자가구의 장려  수  비율 상승추세는 최 임 과 근로장려

의 결합에 따른 모자가구 노동공  증가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우리는 

최 임  인상률이 명목임  상승률을 지속 으로 능가하고 있고 근로장

려세제 지원  한 확 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공 에 있어 양육(childcare)이라는 고정비용(fixed cost)이 존재하는 

모자가구 가구주는 최 임  인상과 결합된 근로장려 의 존재로 고정비

용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임 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공

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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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모자가구의 근로․자녀장려  수  황

(단 :만 원, 가구, 천 가구)

　

　
평균 최소값 최 값

가구수

(가 치 

미 용)

가구수

(가 치 

용)

2008  83.9 33 120 8 21,384 

2009  77.4 24 120 4  8,662 

2010  71.7 30 120 7 17,605 

2011 164.0 70 194 4  8,223 

2012  89.3 30 129 6 22,352 

2013 130.2 86 170 9 27,965 

2014 150.4 17 270 24 72,374 

2015 122.9 30 270 25 79,621 

2016 102.6 15 220 27 84,665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자 작성.

<표 2-18> 모자가구 근로․자녀장려  수 의 체가구 수  비 비율

(단 :%)

　

　
평균 최소값 최 값

가구수

(가 치 

미 용)

가구수

(가 치 

용)

2008 105.7  825.0 100.0 7.7  8.0 

2009  92.4 1200.0  83.3 5.1  3.7 

2010  76.1  600.0 100.0 7.7  8.3 

2011 195.8 1,166.7  97.0 3.1  2.8 

2012 103.3  428.6  64.5 6.9 10.8 

2013 132.4  860.0  85.0 6.0  7.9 

2014 153.1  850.0  87.1 6.9  7.9 

2015 138.9 1,500.0  84.4 6.3  6.9 

2016 133.3  750.0  68.8 5.9  6.2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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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구의 근로․자녀장려  수  액을 살펴보자.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  증가와 더불어 근로․자녀장려세제로부터 보다 많은 장려 을 

지원받고 있다면 이는 최 임 과 근로장려 의 결합에 따른 노동공 의 

증가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증거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7>

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모자가구의 근로․자녀장려  

수 액은 매우 높다. 2010년의 71.7만 원이 가장 작은 액에 해당하고 

2011년의 164.0만 원은 가장 큰 액이다. 

이러한 액은 근로․자녀장려 을 수 한 체가구의 평균 수 액

을 부분 크게 능가한다. 즉 <표 2-18>에서 보듯이 모자가구의 장려  

평균 수 액은 체가구의 경우에 비해,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한 모

든 연도에서 100.0을 넘고 있으며 작게는 2012년의 103.3%에서부터 많게

는 2011년의 195.8%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래되는 것은 이 표

에서 보듯이 모자가구 장려  수 액의 최소값이 체가구의 경우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수  장려 에 있어 체가구 최소값 비 모

자가구 최소값  가장 낮은 것이 2012년의 428.6%이며 가장 높은 것은 

2015년의 1,500.0%이다. 

3. 근로․자녀 장려  수  모자가구의 특성

이제 근로․자녀장려 을 수 하고 있는 모자가구의 특성을 살펴보자. 

즉 모자가구의 가구주인 여성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로 하자. 

가. 가구주의 교육수

먼  가구주의 교육수 을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가 압도 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과 2011년에 근로․자녀장려 을 받

은 모자가구의 여성 가구주는 모두 고등학교의 교육수 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은 2008년과 2009년의 문 학이며, 

2014년 이후는 학교이다. 물론 2012년에 학교의 비 이 14.1%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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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 경우도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그 지 않다. 

이러한 모자가구 여성의 교육수 은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주 

체의 교육수 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후자의 교육수 은 최근으로 올

수록 고등학교의 비 이 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12년 이후 등 이하의 비 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2014년의 8.4%가 유일하며 학교의 비 도 높다. 

결국 모자가구의 여성 가구주는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의 가구주 

가운데 상 으로 교육수 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컨  10  청소

년의 경우에 비해 모자가구 여성의 인 자본이 더 많이 축 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근로장려 이 지 되는 상황에서 노동공  증가에 

의한 임 의 하락을 최 임 이 막아 다면 고정비용이 존재하면서 축

된 인 자본의 크기가 더 큰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 이 증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 임 과 결합된 근로장려 은 노동시장에서 컨  

10  청소년을 모자가구 여성이 체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인 자본 

수 이 높아 생산성이 더 높은 모자가구 여성에게 근로장려 에 해당하

는 만큼의 임 을 덜 지 하고 이들을 고용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 

<표 2-19> 근로․자녀장려  수  모자가구 가구주의 교육수  분포

(단 :%)

　
등

이하
학교

고등

학교

문

학
학교 학원  체

2008 0 0  79.0 21.0 0 0 100.0 

2009 0 0  48.5 51.5 0 0 100.0 

2010 0 0 100.0 0 0 0 100.0 

2011 0 0 100.0 0 0 0 100.0 

2012 0 14.1  85.9 0 0 0 100.0 

2013 0  8.5  84.7  6.8 0 0 100.0 

2014 0  5.4  74.6  2.6 15.8 1.5 100.0 

2015 0  6.3  78.4  3.0 11.2 1.1 100.0 

2016 0 10.7  73.9  4.6 10.7 0 100.0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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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 가구주의 교육수  분포
(단 :%)

　
등

이하
학교

고등

학교

문

학
학교 학원  체

2008 5.8 7.7 69.7 6.2 8.8 1.8 100.0 

2009 4.5 6.9 60.0 15.1 11.8 1.6 100.0 

2010 4.6 1.9 64.7 13.0 14.9 0.9 100.0 

2011 5.2 9.3 61.3 12.3 10.6 1.3 100.0 

2012 10.1 8.4 56.9 11.3 12.6 0.6 100.0 

2013 18.1 10.7 47.1 10.3 13.3 0.4 100.0 

2014 8.4 7.9 49.9 14.4 16.0 3.4 100.0 

2015 15.2 10.8 48.9 10.7 11.2 3.2 100.0 

2016 16.2 12.0 45.3 13.5 11.1 1.9 100.0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자 작성.

나. 가구주의 나이

근로․자녀장려  수  모자가구 여성 가구주의 나이는 <표 2-21>에 

제시하 는데, 이를 <표 2-22>에 있는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 가구

주의 나이와 비교해 보자. 장려  수  모자가구의 평균 연령이 체가구

의 경우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나이의 최소값은 오히려 더 크고 최

<표 2-21> 근로․자녀장려  수  모자가구 가구주의 나이
(단 :세, 가구)

　 평균 최소값 최 값
가구수

(가 치 미 용)

가구수 

(가 치 용)

2008 38.0 30 43 8 21,384 

2009 36.0 31 41 4  8,662 

2010 38.2 35 42 7 17,605 

2011 41.0 37 43 4  8,223 

2012 40.9 36 46 6 22,352 

2013 39.0 31 48 9 27,965 

2014 41.9 32 53 24 72,374 

2015 42.2 26 54 25 79,621 

2016 44.5 29 56 27 84,665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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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 가구주의 나이

(단 :세, 가구)

　 평균 최소값 최 값
가구수

(가 치 미 용)

가구수

(가 치 용)

2008 41.8 25 80 104   268,243 

2009 40.6 23 62  78   231,837 

2010 41.9 28 74  91   211,322 

2011 44.8 21 77 129   298,729 

2012 45.4 29 73  87   206,789 

2013 52.7 28 94 151   353,006 

2014 48.1 22 83 349   914,981 

2015 49.8 22 88 398 1,161,256 

2016 51.7 22 87 457 1,375,765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자 작성.

값은 훨씬 더 낮다. 나이가 평균을 심으로 집 되어 있는 것이다. 10

나 20  반처럼 무 어리지도 않고 그 다고 50 에 이를 정도로 높지

도 않은 연령은 노동시장에서 특별히 기피할 이유가 별로 없다. 

제5  소 결

우리는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에 해 살펴

보았다. 두 제도와 함께 최 임 의 수 과 인상률 그리고 근로장려제도

와 근로장려 의 지  실  그리고 양자의 련성에 해 살펴보았다. 나

아가 명목임  상승률을 넘어서는 최 임  인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의 실제 운  실 에 해서도 국세청의 

실 치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고 이를 가구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이로부터 유자녀 무배우 (여성)가구에 을 맞추고 최 임 과 

근로장려 의 련성에 해 단서로 삼을 수 있는 최 한의 정보를 얻기 

해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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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최 임 과 근로장려 의 결합  상호작용에 해 국세청의 

실  자료를 통해 근할 수 없는 더 이상의 경험 증거를 찾기 해 한국

복지패  자료를 사용하여 추가 인 분석을 실시하 다. 특히 근로․자

녀장려 을 수 하는 모자가구의 수와 비율에 해 분석한 결과, 이 비율

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는 최 임  

인상률이 명목임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근로장려세

제의 확  실시가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  증가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즉 노동공 에 있어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모자가구 여성에게 근

로장려  지 에 따른 노동공  증가로 인한 임 의 하락을 인상된 최

임 이 막아 다면, 인 자본의 축  정도가 높은 모자가구 여성이 컨

 10  청소년 노동력을 체할 수 있게 된다. 

더군다나 모자가구 여성의 근로․자녀장려  수  액은 다른 가구들

의 수  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이는 모자가구 여성의 장려  최

 수 액이 다른 가구들의 경우에 비해 매우 더 크기 때문이었다. 아울

러 모자 가구 여성의 교육수 도 다른 장려  수  가구의 가구주보다 높

았으며 연령도 30  후반에서 40  반에 걸쳐 있어 상 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험 인 측면에서 근로장려 과 

최 임 이 서로 결합하여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 을 증가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매우 큰 규모는 아닐지라도 근로․자녀장려

  수  모자가구의 수와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 가운데 모자가구

의 비 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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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의 연 성  정책과제: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한 분석

제1  들어가며

최 임 제는 시간당 임 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비숙련 근로자의 임

을 높이고 이들의 후생을 증진하고자 하는 직 인 노동시장 개입 정책

이다. 최근 한국은 최 임 의 빠른 상승을 경험하고 있어 이 제도의 효

과와 문제 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 임 의 상승률이 노동생

산성 증가율을 폭 상회하여 각종 문제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비숙련 근로자의 실업이 증가하고 물가상승을 유발하며 한 최

임  미만의 임 으로 불법 으로 고용되는 근로자의 비 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일 외, 2016). 최근 최 임

 상승률은 더욱 높아져(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2019년 재 최 임 은 8,350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수년 내 최 임

 수 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을 천명한 바 있어 향후 최

임 으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최근 빠른 최 임 의 인상으로 인해 비숙련 노동의 고용이 폭 감소

하 으며 자 업자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러한 고용의 악화가 최 임 의 격한 인상에 얼마나 기인하는지에 

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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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  효과에 한 정도에 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부정  효과에 한 인식은 정부와 학계가 공유하고 있다고 사

료된다. 정부는 최 임  인상에 따른 고용의 감소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 하기 해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를 강화

한 바 있다.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의 수혜

상을 확 하 으며,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 을 상향조정하 다. 수혜 상

을 가족가구와 30세 이상 단독가구에서 30세 미만 단독가구로 확 하

으며, 수혜 상이 되기 한 소득기 과 최 수  가능 액이 상향조정

되었다. 

본 연구는 최 임 의 상향조정과 근로장려세제의 강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을 시도하 다. 두 제도의 효과를 독립 으로 살

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최 임 과 EITC의 상호 련성에 한 분석도 아

울러 시도하 다. 최 임 제도와 EITC의 고용효과에 한 분석은 범

하게 이루어졌다. 최 임 제도에 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Neumark 

and Wascher(2007)의 문헌조사에 매우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최 임 의 인상이 고용을 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으며, Card and Krueger(1994)를 비롯한 몇몇 연구에서는 최

임 의 인상이 고용에 큰 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자의 연구들은 비숙련 노동시장이 경

쟁 이라는 념과, 후자의 연구들은 비숙련 노동시장이 수요 독  시

장이라는 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비숙련 노동시장이 수요 독

이라는 추론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에 한 의문이 제기되고 한 

련 연구  다수가 최 임 의 인상이 고용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최 임 의 인상이 고용을 이거나 고용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도 큰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을 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최 임 제가 고용의 감

소를 유발한다는 결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 일 외, 2016의 문헌조사 

참조). 

최 임 의 고용효과에 한 흥미로운 시도가 Neumark and Wascher 

(2011)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최 임 제와 EITC에 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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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ITC가 비숙련 노동자의 노동공 을 늘려 이들의 임 률의 하락을 

유발하여 고용증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하는 문제가 있는데, 최 임

의 상승은 이러한 임 률의 하락을 방지하여 노동공  증가의 상쇄를 최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참여와 련된 고정비용이 높은 집단, 

특히 부양자녀가 있는 편모가구의 경우 최 임 의 상승은 이들이 높은 

고정비용을 극복하고 노동공 을 늘려 고용을 증 시키는 효과가 유의미

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 이 연구 이 에는 최 임 제

와 EITC의 상호 련성의 요성이 인식되지 못하 다. 최 임 은 노동

에 한 수요에 EITC는 노동의 공 에 직 인 향을 미치므로 양자

의 상호 련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두 제도의 상호작용의 가

능성을 제시하 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수량 인 요성에서 발견될 수 있다. 두 제도의 상호

작용에 의해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

하고, 최 임 제의 고용에 한 부정 인 효과가 자의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인식하에 최 임 제의 경제  효과를 수량

인 분석을 통해 에서 언 한 두 가지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인구집단별 근로참여에 한 이질 인 성향을 반 한 일반균형모

형을 설정하 다. 생애주기  에서 소비, 축, 노동에 한 의사결정

이 가구의 형태에 의해 향을 받는 상황을 상정하 다. 가구의 형태를 

부부로 구성된 기혼가구와 독신가구(혹은 단독가구)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가구 체의 후생을 극 화하기 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혼

가구에는 주소득자(주로 남성)와 보조소득자(주로 여성)로 구성되는데, 

보조소득자의 경우 여가에 한 선호의 강도가 주소득자에 비하여 월등

히 강하여 주소득자의 근로참여도가 보조소득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상황을 설정하 다. 단독가구의 여가에 한 선호는 기혼가구

의 주소득자와 보조소득자의 간 인 치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해 근로참여가 필요하나, 기혼가구의 

주소득자가 보조소득자의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와 비교해서는 

근로참여의 필요성이 덜한 상황을 상정하 다. 이러한 근로참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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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혹은 여가에 한 강도)과 련된 이질성은 Neumark and Wascher 

(2011)가 기술한 근로참여와 련된 고정비용의 이질성을 반 하는 하나

의 방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참여의 필요성의 이질성을 반 한 모형에 최 임

이 최 임 을 용받는 비숙련노동에 한 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한 최근의 실증연구를 반 하여 최 임 의 상향조정, EITC, 그리고 두 

제도의 상호작용에 한 분석을 시도하 다. 노동에 한 수요의 변화는 

최 임 의 상승이 비숙련노동 실업자가 새로운 취업기회를 부여받는 구

직률이 감소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이 효과에 한 계량분석의 결과를 반

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축된 모형과 한국 경제와 제도를 반 한 모수 

설정을 한 후 시도한 정책시뮬 이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

다. 최근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최 임  1만 원을 상정할 경우 경제에 

미칠 부정 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상된다. 최근의 실증연구들이 제

시하는 최 임  상승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 탄력성 추정치 범 에서

는 최 임 제의 정 인 효과를 기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률

의 하락의 규모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상된다. 한 기업의 노동비용의 

증가는 자본 수익률의 감소로 이어져 자본축 을 해하여 경제 체에 

미치는 효과는 심 할 것으로 상된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

은 경제 체에 미치는 충격은 최 임 제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

날 뿐만 아니라 근로에 참여하지 않은 소득층 노동자의 근로참여를 

진하는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임 제가 근

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최 임 의 상승이 근로참여도가 낮은 기혼 여성 인력 등에 해 근

로장려세제에 의한 신규노동참여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반 으로 근로장려세제의 고용률 증가효과를 늘리지 못하며, 

오히려 고용률 증가효과를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최 임 의 상

승이 자본축 을 해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심 하며 소득분배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들을 고려할 때 이 제도에 한 

신 한 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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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 에서는 본 연구의 정책시뮬 이션

에 이용될 모형의 구조에 해, 제3 에서는 모수설정에 해 설명하

다. 제4 에서 정책시뮬 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5 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사 에 해 기술하 다.

제2  모 형

정책시뮬 이션에 이용될 모형은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된다. 가계부

문은 생애소득을 기 으로 한 5개의 생애소득계층으로 구성된다. 생애소

득 기  소득계층이므로 생애기간동안 개인의 소득계층 간 이동은 이루

어지지 않는다(아래 모형 설명 시 소득계층에 한 첨자는 생략함). 각 소

득계층의 가계는 기혼가구와 독신가구로 구성된다. 기혼가구는 주소득자

와 보조소득자인 배우자로 구성된다. 기혼가구는 가구 체의 후생을 극

화하기 해 각자의 생애기간동안의 노동과 소비( 축)에 한 의사결

정을 한다. 독신가구는 자신의 노동과 소비에 한 의사결정을 한다. 각 

가구의 개인은 21세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80세까지 생존하며 생애기

간동안 사망 험에 직면하지 않는다. 모든 개인은 순수한 생애주기  선

호체계를 가지며 따라서 유산 상속동기가 없어 유산을 남기지 않는 것으

로 가정한다. 이들은 생애기간동안 실업 험에 직면하게 된다. 각 개인의 

취업여부는 확률 으로 주어지는 취업기회와 취업기회가 주어질 경우 취

업을 할지 하지 않을지에 한 각 가구의 취업여부에 한 의사결정에 의

해 결정된다. 취업여부와 함께 일제(full-time) 취업을 할 것인지, 시간

제(part-time) 취업을 할 것인지에 해 결정한다. 

기업은 규모에 한 수익불변(constant-returns-to-scale) 기술을 이용

하여 생산 활동을 한다. 정부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 UI), 

국민기 생활보장제도(minimum living standards security :MLSS), 근

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최 임 제 등 소득층 

생계보호제도를 유지한다. 가계와 기업은 완 경쟁 인 생산물시장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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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요소시장에서 생산물, 노동, 자본을 거래한다. 정부의 정책  최 임

제는 개인이 직면할 취업기회에 향을 미친다. 최 임 이 높아지면 최

임 을 용받는 근로자들의 취업기회가 어드는 상황을 상정한다. 

본 모형에서는 완 경쟁 노동시장을 상정함으로써 이를 반 하 다.

1. 가 계

가계부문은 기혼가구와 미혼가구로 구성된다. 분석의 편의를 하여 

기혼가구를 구성하는 부부의 나이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부

부가 21세부터 80세인 기혼가구와 동일 연령 의 미혼가구(혹은 독신가

구)가 공존하는 상황을 상정한다. 개인(혹은 가구)은 21세(=1)가 되면 

노동과 소비에 한 의사결정을 한다. 각 개인에게는 한 단 의 시간이 부

여되는데 이 시간의 일부를 일제 혹은 시간제 근로와 여가에 배분한다. 

일제 혹은 시간제 근무를 하기 해서는 취업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취업기회는 확률 으로 주어진다.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의 

확률로 취업기회가 주어지며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확률로 

정리해고를 당하는 험이 있다. 따라서 매기 실업자와 취업자  각각 

와 1-  비 의 사람이 취업기회를 가지며 이들은 일제 근무, 시

간제 근무, 미취업  선택을 하게 된다. 만일 일제 근무를 선택하면 

     의 세후 노동소득을 얻게 되며,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

면      을 얻게 된다. 취업기회를 얻지 못하는 실업자  

1-와 취업자    비율의 사람들은 취업기회를 얻지 못하여 실업상

태에 놓이게 된다. 경제주체들은 아래 네 가지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유형 1( 1 ) : 기에 취업상태에 있었고( 1 ) 그리고 취업기회

를 부여받은 사람( es )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기의 노동시간

( qĥ )에 따라 2개의 소집단, =1, 2 (1 : 일제, 2 :시간제)로 다시 분

류된다.  

•유형 2( 2 ) : 기에 실업상태에 있었고( 0 ), 기에 취업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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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여된 사람들( es )로 구성된다.

•유형 3( 3 ) : 기에 취업상태에 있었으나( 1 ), 기에 취업기

회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 us )로 구성된다. 이들은 기의 노동

시간( qĥ )에 따라 2개의 소집단, =1, 2로 다시 분류된다.  

•유형 4( 4 ) : 기에 실업상태에 있었고( 0 ), 기에 취업기회

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 us )로 구성된다. 

두 사람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기혼가구의 취업기회 부여는 의 4개 

유형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가구의 유형      은 아래 16개 유형

으로 분류될 수 있다. 

 (1,1), (1,2), (1,3), (1,4), 

     (2,1), (2,2), (2,3), (2,4), 

     (3,1), (3,2), (3,3), (3,4), 

     (4,1), (4,2), (4,3), (4,4)

각 개인과 가구의 비자산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실업 여, 기 소득 

 EITC 등 이 수입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실업 여는 단기실업자에

게 지 된다. 단기실업자는 기에 취업상태에 있었으나 기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기에 취업상태에 있었던 사람 , 기

에도 취업기회가 부여되었으나 취업을 거부한 사람들(   ′  )과 취

업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들(  )로 구성된다. 단기실업자로 간주되

지 않은 사람들은 기에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 , 취업기회가 부여되

었으나 취업을 거부한 사람들(   ′  )과 취업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들(  )로서 2기간 연속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실업

여() 수 은 기 노동소득의 일정부분(임 체율, )으로 결정된

다(식 1).

    
                      (1)

기 생보 여( )는 비자산소득()과 보유자산()이 일정수

(
max , 

max ) 미만인 가구에게 지 된다. 기 생보는 보충 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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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 된다. 보충 여방식은 정부가 기 생계비(
 )를 정하고 비

자산소득이 기 생계비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익을 지 하는 방식

이다. 따라서 기 생보는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식 2).

  
              (2)

소득 가구에 한 생계지원과 근로참여를 진하기 한 정책인 EITC 

여는 수 상자의 근로소득의 수 에 의해 결정된다. 여 산출을 해 

소득구간을 증구간(  ), 평탄구간( ≤ 
  ), 감구

간( ≥ ) 3개로 나 다. 증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EITC가 증가하고(  ), 평탄구간에서는 여가 변화가 없고(  ), 

감구간에서는 여가 진 으로 감소하여(  ) 근로소득이 에 

도달하면 EITC가 0이 된다.  

  













 
 

i f  
i f ≤  

  
 



i f ≤  
i f ≥ 

  

(3)

소득층 근로자에게는 최 임 제가 용된다. 특정 근로자의 시간

당 임 수 ()이 정부가 정한 최 임 에 미달하면 최 임  수

(min W)으로 지 된다(식 4). 

   i f  minmin i f ≤ min      (4) 

각 개인과 가구는 자신들이 직면한 제약조건하에서 생애기 효용을 극

화하기 한 의사결정을 한다(식 5). 기혼가구의 효용함수()는 가구

체의 소비(), 주소득자  보조소득자의 여가(  )의 함수로 표

되며, 독신가구의 효용함수( )는 자신의 소비()와 여가()의 함수로 표

되며 이 함수는 Cobb-Douglas 함수로 가정한다. 기혼가구의 효용함수

()에 가구소비()를 반 함에 있어 가구 소비를 반으로 나 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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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곱한 후 통상 인 Cobb-Douglas에 반 하 다. 이는 가구 소비를 

반으로 나 어 이를 제곱하여 효용함수에 반 하는 Cho and Rogerson 

(1988)의 방식을 변형한 것이다. 제곱 신 1.5제곱을 하여 효용함수에 반

한 이유는 미혼가구와 기혼가구 간 소비성향의 차이(2016년 재 약 

5.6%p)를 추정한 손희경(2017)의 추정결과를 반 하기 해서이다.    

max 
    

  

           

max 
    

  

                             (5)

        

      
 

 

    

    

기혼가구와 독신가구의 소비와 여가에 한 결정은 보유자산(  ), 

취업기회(  ), 연령()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취업기회는 [부록 3]의 

[부도 1]에서 볼 수 있듯이 확률 으로 결정되며, 보유자산은 아래 식 (6)

과 같이 결정된다. 각 가구의 의사결정은 생애소득 극 화의 에서 이

루어지므로 소비와 여가 수 은 각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된다. 각 시

에 이들 가구가 직면하는 제약조건은 식 (6)과 같이 결정된다. 매기 자본

소득( )에서 소득세 납부액(, )을 차감한 세후 자본소득

과 세후 비자산소득을 재원으로 소비( )와 자산증식(′  ′ )
에 배분할 수 있다. 각 가구는 양의 축은 가능하지만 부채를 질 수 

없다는 매우 강한 신용제약( ≥  ≥ )에 직면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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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산소득은 노동소득, 최 임  용여부, 복지 여(실업 여, EITC, 기

생보)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 지 되는 임 은 시간당 임 (   )과 

근로시간에 한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 근로자  시간당 임

()이 최 임 (minW)보다 낮을 경우 최 임 이 지 된다. 


       


    

         

     

     

  


                     (7)

        

      maxmin
아래 식 (8)은 비자산소득, 

  
 의 결정방식을 보이고 있다. 

취업기회가 부여되고(=1, 2) 근로활동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 가
구의 비자산소득은 세후노동소득과 EITC의 합으로 결정된다. 만일 근로

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실업 여를 수 할지 아니면 기 생보

여를 수 할지를 결정한다. 가구의 보유자산이 
max  미만인 경우 기

생보 여를 수 할 수 있으나, 보유자산 규모가 이를 상회할 경우 수

할 수 없다. 장기실업자, 기에 실업상태에 있었음에도 기에 주어진 

취업기회에 취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2, ′=0), 실업 여를 수 하

지 못한다. 각 개인은 실업 여와 기 생보  큰 규모의 여를 수 하

게 된다. 취업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3, 4), 실업 여 혹은 기 생

보를 수 한다. 이 경우도 장기실업자(=4)는 실업 여를 수 하지 못한

다. 

•     =1 or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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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 
  max              if   max

                         if ≥ 
max

  
 

   max      if   max

                    if  ≥ 
max

•     =2, ′   , 
                           if   

max

                                if ≥ 
max     (8)

   
 

                  if   
max

                          if  ≥ 
max

•     =3, 

     max              if   max

                            if ≥ 
max

   
 

   max       if   max

                      if  ≥ 
max

•     =4,  

                            if   
max

                                 if ≥ 
max

   
 

                   if   
max

                           if  ≥ 
max

가계의 의사결정은 가치함수로 요약될 수 있다(식 9). 미혼가구는 개인

의 생애기 효용을 극 화하기 해 노동여부와 노동시간()과 자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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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의사결정을 하며, 기혼가구는 가구 체의 생애기 효용

을 극 화하기 해 주소득자와 보조소득자의 노동(, 
)과 가구 

자산 축 (′)에 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노동에 

한 의사결정은 근로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1, 2) 이루어지

며, 근로기회가 없을 때, 즉     =3, 4 경우 자산축 에 한 의사

결정을 한다.

 max
′  ′  ′′

(9)

 max ′ ′     
′′′

2. 기 업

기업은 규모에 한 수익불변 생산기술 노동( ), 자본()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한다. 생산기술은 Cobb-Douglas 생산함수로 가정하며(식 

10), 임 률()은 노동생산성과 동일하게 결정된다(식 11). 이자율()은 

최 임 의 존재로 인해 경쟁시장을 상정하는 모형에서 통상 으로 가정

하는 것과 상이하게 결정된다. 이자율은 총자본소득  이 생산물

에서 최 임 제하에서 지 되는 노동비용(min)을 차감한 액으로 

결정되는 상황을 상정하 다. 최 임 제로 인하여 실제 지 되는 임

이 노동생산성보다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노동비용의 증가는 자본소득

의 소득으로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0)

      (11)

   mi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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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   







 or 


 or 



∙′   
′   

 (13)

min 




or  

∙′   







 or 


 or 



∙′   
′    

 

















  

            (14)

3. 정 부

정부는 실업보험제도, 기 생보, EITC제도, 최 임 제를 유지한다. 정

부는 실업보험 여 지출액을 실업보험료로 충당하며(식 15) 기 생보와 

EITC 지출액은 소득세로 충당한다고(식 16) 가정한다.

min 








 












   

 

                              (15)

   mi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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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쟁균형

본 모형에서 상정한 경제에는 완 경쟁 생산물시장, 자본시장, 노동시

장으로 구성된다. 최 임 제가 도입되었음에도 경쟁균형을 정의할 수 

있는 이유는 최 임 제로 인한 고용의 감소의 결과를 노동시장에서의 

수 불균형으로 간주하지 않고 균형 실업률의 증가로 보기 때문이다. 최

임 의 상승은 실업자의 구직률( )의 감소를 래하여 정상상태의 균

형실업률( 


)을 높이는 상황을 상정하 다. 

본 모형의 경쟁균형은 소비자 최 화 문제의 회귀형(recursive form)

으로 표 된다.    min ∙로 표 되는 정

책모수가 주어진 상황하에서 경쟁균형은 아래 조건 1〜6을 만족시키는 가치

함수   ,         , 의사결정함수 , ′, 
′, ,  , ′, ′,  
′, ′,  ′, 구직률 결정함수 

min, 자산분포별 유형별 인구분포 ,   , 노

동과 자본의 가격함수  로 정의된다.

1. 개인의 의사결정과 집계변수의 변화가 일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식 (13)과 식 (14)가 만족된다.

2. 요소가격  이 기업의 이윤극 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식 

(11)과 식 (12)가 만족된다.

3. 요소가격  , 정부의 정책변수  , 구직률 결정함수 min  
가 주어진 상태에서 의사결정함수 , ′, ′, 
,  , ′, ′, 
′, ′,  ′는 가치함수

(식 9)와 산제약식 (식 6)으로 표 되는 동태  최 화 문제의 

해이다.

4. 재화시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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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5. ′  와 ′     를 각각 ′  와 ′  
     들의 역함수로 정의하면, 연령별 인구분포   

와      는 아래 식 (18)〜(22)에 의해 결정된다.

′    



′
∙′   

∙ 

′
  

 


′  
∙′   

∙ 


  

(18)

′
  

 


′  
∙′   

∙ 


′    



′
∙′   

 



′


′
  

 


  ′  
∙′   

 
 


  ′



  

 (19)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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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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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1)

′
  

 


  ′  
∙′   

 
 


  ′



 

특히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연령 의 인구분포는 기에 실업상태에 있

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산출한다.

 








∙       
 ∙ 


     


 








∙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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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각 연령기의 기혼가구의 주소득자와 보조

소득자, 독신가구자 수를 의미한다.

6. 실업보험, 기 생보, EITC 제도의 산제약식을 만족한다: 즉, 식 

(15), (16)을 만족시킨다. 

제3  모형 캘리 이션과 자원배분 계산과정

1. 모형 캘리 이션

본 모형에서 설정한 소득계층분류는 다음과 같다. 인구의 20%씩 5개 

소득계층을 설정하고 계층1을 최고소득계층, 계층 5를 최하  소득계층

으로 정의한다. 미혼가구와 기혼가구의 구성은 김동겸(2017)을 참조하여 

각각 30%, 70%로 가정하 다.15) 소득계층별․연령별 임 률(, =연령, 

 : 소득계층)은 고용노동부의「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에 보고되어 있는 

‘학력별․연령별 임   근로조건’, ‘임 계층별 교육수 ’ 자료를 이용하

여 산출하 다. 먼  최종학력별 근로자의 연령별 임 률을 연령의 2차함

수로 추정하 으며, 소득계층별․학력별 구성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연령별 임 률을 산출하 다(그림 3-1 참조). 

소득계층별․연령별 이직률( )과 구직률( )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추정하 다. 먼 ,「노동패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구직률

을 추정하 다. 여기서는 소득계층별 구직률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

다. 소득계층별 고용안정성의 차이는 이직률의 차이로 통제하 다. 다음

으로 최종학력별 이직률은「국가통계포털(KOSTAT)」에 보고되어 있는 

15) 김동겸(2017: 20)은 통계청 보도자료(2017. 4. 13)와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2015 

〜2045년”을 인용하여 독신가구 비 이 2015년 재 27.2%이며 이 비 은 2035

년이 되면 34.6%가 될 것으로 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추계를 고려하여 

독신자 가구 비 을 30%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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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소득계층별․연령별 임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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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 계산.

학력별 실업률과 아래 식 (23)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다음으로 소득계

층별 최종학력 구성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연령별 이직률을 산출하

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이직률에 한 추가 인 조정을 하 다. 모형에서 

산출되는 취업률 혹은 고용률은 외생 으로 가정한 구직률과 이직률에 

향을 받지만 각 경제주체들의 노동에 한 의사결정에 의해서도 향

을 받는다. 모형에서 산출되는 체 인구의 연령별 고용률이 실 치에 근

할 수 있도록 이직률을 조정하 다(표 3-1, 그림 3-2).

<표 3-1> 소득계층별․연령별 구직률  이직률
(단 :%)

연령집단 21～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이직률
()

계층 1 15.1 19.3 22.6 18.4 19.8 11.2 14.8 15.6 21.6 36.0

계층 2 14.6 18.5 20.7 17.3 18.5 11.2 13.7 15.6 21.6 36.0

계층 3 14.0 18.1 19.7 17.3 18.5 11.2 13.7 15.6 21.6 36.0

계층 4 14.0 18.1 18.7 16.3 17.2 10.2 12.5 14.0 19.4 32.4

계층 5 13.5 17.6 16.7 15.3 15.8 10.2 12.5 14.0 19.4 32.4

구직률 
()

계층 1～5 30.9 51.3 60.8 69.8 73.7 60.4 48.2 54.0 44.9 44.9

자료:「한국노동패 조사」,「국가통계포털(KOSTAT)」을 이용하여 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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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 체 인구의) 연령집단별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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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계산 「국가통계포털(KOSTAT)」.

본 모형은 구직률이 최 임 에 향을,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에 향

을 받는 상황을 상정하 다. 구직률과 최 임 수  간의 계는 먼  고

용률과 최 임  간의 계에 한 Lee and Park(2019)의 실증분석 결과

를 이용하여 상정하 다. 이들의 실증분석은 고용률의 탄력성의 임 갭 

탄력성()이–0.3〜-0.5라는 결과를 제시하 다. 여기서 임 갭은 

최 임 수 이 생산성을 상회하는 정도를 생산성 비 비율로 표 한 

것이다(식 24). 이들의 분석결과를 반 하여 식 (24)를 이용하여 최 임  

상승에 따른 고용률 변화를 계산하 으며, 다음으로 식 (23)을 이용하여 

최 임  상승에 따른 구직률 변화 폭을 산출하 다.   

실업률=이직률/(이직률+구직률)               (23)

△고용률/고용률=×Wgap                           (24)

  Wgap=(최 임 –시간당 임 )/시간당 임

선호 련 모수  할인율()과 상 험회피 계수()는 각각 0.96과 4

로 가정하 다. 소비에 한 선호를 반 하는 모수()는 표 인 수 인 

0.33으로 가정하 으며, 기혼 가정 내 주소득자의 여가의 강도()는 1/3

로 가정하 다. 일제 노동시간()은 0.45로 가정하 다.16) 시간제 



제3장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연관성 및 정책과제: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한 분석 55

노동시간()은 일제 노동시간의 1/2이라고 가정하 다. 생산 련 

모수인 노동소득분배율()과 감가상각률()은『국민계정』과 표학길․송

새랑(2014)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0.6, 0.05로 가정하 다.

<표 3-2> 기 생보  EITC 련 모수

(단 :%)

실업 여 임 체율 ()

30세 미만             12.3%

30세 이상 50세 미만   28.8%

50세 이상             32.8%

기 생보
소득요건 (

max )
미혼가구              20.0%1)

기혼 가구             34.1%
1)

재산기  (
max ) (소득 요건-노동소득)/이자율

EITC

최  지 액

단독가구              4.9%1)

홑벌이 가구           8.5%
1)

맞벌이 가구           9.8%1)

증률 ()
단독가구              14.2%

홑벌이 가구           22.2%

맞벌이 가구           25.0%

감률 ()
단독가구             -21.3%

홑벌이 가구          -22.2%

맞벌이 가구          -20.8% 

증률 용 상한 소득 ()
단독가구              23.0%1)

홑벌이 가구           38.3%1)

맞벌이 가구           39.2%1)

평탄구간 상한 소득 ()

단독가구              42.2%
1)

홑벌이 가구           59.4%1)

맞벌이 가구           70.2%1)

EITC 용 상한 소득 ()
단독가구              65.2%1)

홑벌이 가구           97.7%
1)

맞벌이 가구          117.3%
1)
 

  주: 1) 평균임  비 비율(%).

자료: 행 제도를 이용하여 자 계산.

16)『고용노동통계』에 의하면 2015년 재 근로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42.3시간

이고 취침시간, 식사시간 (각각 주 53.8시간, 21시간) 등을 제외한 주당 총 가용시

간을 93시간으로 가정하면 총 가용시간 비 노동시간 비율이 약 45.5%가 된다. 

주당 취침시간은 한국인의 평균 취침시간이 하루 7시간 41분이라는 Statistica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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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최 임 제는 평균임 의 70%로 가정하 다. 2018년 

재 월평균소득이 약 225.8만 원17)인 사실과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

를 가정하고 최근 정부의 최 임 제 목표가 1만 원인 을 고려하 다. 

실업보험 여의 임 체율은 21세부터 30세의 경우 12.3%, 31세부터 50

세의 경우 28.8%, 50세 과의 경우 32.8%로 가정하 다. 실업 여 수

은 취업 시의 50% 정도이며, 최  지  기간이 각 연령 의 실업 여 수

자에게 각각 180일, 210일, 240일이며, 본 모형의 기간의 길이가 1년인 

을 감안하여 가정하 다. 기 생보 련 제도는 기혼가구의 경우 2인 가

구, 독신가구의 경우 1인 가구 기  기 생보제도를 반 하 다. EITC의 

경우는 독신가구, 맞벌이 부부  홑벌이 부부에 용되는 행 제도를 

반 하 다. 

2. 자원배분계산 알고리즘

모형의 균형 값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구하 다.

1) 먼  아래와 같은 정책변수를 선택한다. 

      min ∙    
2) 다음으로   에 한 기치를 선택한다.

3) 2)에서의 기치를 이용하여 기업의 이윤극 화 조건에 부합하는 임

률(), 이자율()을 산출한다(식 (11), (12) 참조).

4) 다음으로 후방귀납법(backwards induction)을 이용하여 경제주체들

의 의사결정함수를 구한다(식 (9) 참조). 

5) 식 (18)～(22)를 이용하여 인구분포를 산출한다.

6) 3)～5)에서 산출한 생산요소가격, 의사결정함수, 인구분포를 이용하

여, 정부 산제약식(식 (15), (16))과 집계변수와 개별 경제주체의 의

사결정함수 간의 일 성 조건(식 (13), (14))을 만족시키는    

를 산출한다.

17)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2019),「2018년 임 동향  2019년 임 망」,『고

용․노동 리 』제8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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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로이 산출된    와 기치를 비교하여 이들 수치가 수렴

할 때까지 3)단계로 돌아가서 3)～6) 과정을 반복한다.

특히 단계 4)에서는 생애의 가장 마지막 기간부터 경제주체들의 노동

공 과 소비에 한 의사결정함수를 계산하며, 이때 각 개인의 보유자산

을 하한선인 0에서 소득계층별로 설정한 상한선 사이를 220개의 

(grid)으로 나 어 잔여생애동안의 기 효용을 극 화하는 보유자산수

을 선택하는 탐색법(grid search)을 이용하 다.

제4  결과분석

1. 기 경제

본 연구에서 상정한 기 경제는 행의 실업보험, 기 생보를 상정하

다. 모형에서 산출된 자본/GDP 비율은 3.6으로, 부분의 표 인 국

가의 수 과 유사한 수 이다(표 3-3 참조). 실업 여와 기 생보 지출액

은 실제 지출액보다 상당히 높은 수 으로 산출되었다. 실업 여와 기

생보 지출액은 각각 GDP의 3.3%, 1.8%로 최근 연도의 실 치(0.3%, 

0.7%)보다 높은 수치인데, 본 연구에서 실업 여의 용 상 범 를 매우 

넓게 규정하 기 때문이다. 실업자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에도 실업

여가 지 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  등 노후소

득보장정책을 반 하지 않아 소득이 상 으로 낮은 노년층에 한 기

생보 여가 과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민간 축률은 30.9%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2018년 실 치(27.9%)보다 

다소 높으나 근 하는 수 이다. <표 3-3>에 보고되어 있는 고용률은 21

세부터 64세까지의 고용률이다. 기혼가구와 미혼가구를 포함한 체 가

구의 고용률은 71.3%인데 2018년 1분기 실 치(66.6%)보다 다소 높은 수

치이다. 그러나 인구 체를 상으로 산출한 연령별 고용률이 실 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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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거시경제 변수(기 경제)

　 　 　 기 경제

Capital/GDP　  3.6

민간 축률(%)　 30.9

실업 여1)　  3.3

기 생보1)　  1.8

EITC1)　  0.0

실업보험료(%)　  5.5

소득세율(%)　　  2.2

고용률(%)2)  체　 71.3

　 　 　 59.8

　 　 　 11.5

　 기혼가구　 71.8

　 　 일제 63.0

　 　 시간제  8.8

　 기혼가구(남성)　 73.2

　 　 일제 73.2

　 　 시간제  0.0

　 기혼가구(여성)　 70.3

　 　 일제 52.7

　 　 시간제 17.6

　 미혼가구 68.9

　 　 일제 45.0

　 　 시간제 23.9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0.348

2) 

(0.389)3)

　 소비
0.309 

(0.308)

　 　 자산
0.539 

(0.498)

  주: 1) GDP 비 비율(%).

2) 21～64세 인구 기 .

3) 21～80세 인구 기 .

자료: 자 계산.

상당 수  근 하고 있다(그림 3-2 참조). 기혼가구의 고용률은 71.8%이

며 미혼가구는 이보다 조  낮은 68.9%로 산출되었다. 기혼가구 내의 주

소득자(남성)의 고용률은 73.2%인 반면 보조소득자(여성)의 경우 70.3%

로 산출되었다. 한 취업형태의 경우도 남성과 여성 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모든 취업이 일제 형태로 이루어진 반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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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상당 부분이 시간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일제는 

52.7%, 시간제는 17.6%로 나타났다. 미혼가구의 경우도 시간제 취업이 

23.9%로 체 취업에서 차지하는 비 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지표인 지니계수는 생산가능인구( 체인구)를 상으로 계산하면 

가처분소득의 경우 0.348(0.389), 소비는 0.309(0.308), 자산의 경우 0.539 

(0.498)로 산출되었다. 생산가능인구( 체인구)를 상으로 계산한 가처

분소득에 한 지니계수가 2017년도 실 치(0.355,『가계 융복지조사』)

보다 다소 낮게(높게) 산출되었다. 

자원배분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기혼가구나 미혼가구 모두 청년기부터 

년기까지 고용률이 상승하다가 노년층으로 어들면서 고용률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그림 3-3 참조). 취업형태를 보면 청년기 동안은 일제

가 지배 인 형태이나 은퇴연령기라고 할 수 있는 60  연령 에 가까워질

[그림 3-3] 연령별․소득계층별 자원배분(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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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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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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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 계산.

수록 시간제 취업의 비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와 시간제 노

동 패턴은 기혼가구 내 주소득자(남성)와 보조소득자(여성) 간 차이가 발생

한다. 여성의 경우 노동공 의 상당 부분을 시간제 근로로 하는 반면 주소

득자인 남성의 경우 으로 일제 근무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고용률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기혼가구의 경우 소득계층에 걸쳐 유

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혼가구의 경우 소득계층이 낮아질수록 조

기은퇴의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처분소득에서 소득계층별로 

인 차이가 나타날 뿐 아니라 연령별 패턴에도 다소 차이가 발생하 다. 

연령이 상승할수록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확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54

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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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 임 의 효과

본 에서는 최 임 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당 임 이 평균임 의 70% 

수 으로 도입되는 상황(기본 가정, MinW=0.7)과 이와 더불어 50%, 

60%, 80%, 90% 수 으로 도입되는 상황을 상정하 다(MinW=0.5, 0.6, 

0.8, 0.9). 한 최 임  상승에 따라 구직률이 하락하는 상황을 상정하

다. 임 상승에 따른 임 갭(Wgap)의 증가에 따른 고용률의 탄력성

()이 -0.3〜-0.5라는 Lee and Park(2019)의 실증분석을 반 하

여 기본 가정하에서 고용탄력성을 -0.4(Coff_adj=0.4)로 가정하고 탄력

성이 이보다 낮은 -0.1부터 -1.0(Coff_adj=0.1〜1.0) 사이 수 을 상정하

여 분석하 다. 

최 임 은 모든 계층에 향을 미친다. 최고 소득계층인 계층5의 경우

도 일부 청년층에 향을 미치지만 용되는 연령집단의 범 가 매우 제

한 이다. 여타 소득계층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에 향을 미친다. 최

임 으로 인해 이들 연령집단의 시간당 임 률이 상승하며 구직률은 낮

아진다. 특히 하 계층인 계층 1과 2의 경우 넓은 범 의 연령집단이 최

임 에 향을 받는다. 특히 최하 계층인 계층 1의 경우 최 임 이 

높을 경우 거의 모든 계층이 최 임 에 용되며 한 구직률이 폭 낮

아지게 된다(그림 3-4 참조).

[그림 3-4] 최 임 제에 의한 임 률  구직률 변화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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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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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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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 계산.

최 임 의 도입과 이에 따른 구직률의 변화를 반 하여 산출한 경제

와 기 경제의 재원배분을 비교한 결과, 높은 수 의 최 임 의 설정은 

거시경제변수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기본가정

인 최 임 이 평균임 의 70%, 고용탄력성 -0.4(MinW=0.7, Coff_adj=0.4)

를 상정할 경우 GDP가 약 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축 의 감

소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자본/GDP 비율도 3.6에서 3.5로 낮아

졌다. 자본축 이 폭 으로 감소한 이유는 식 (12)에서 볼 수 있듯이 생

산성을 상회하는 최 임 을 지 하기 해 기업의 자본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용률의 감소도 큰 폭으로 나타난다. 체 고용

률이 71.3%에서 69.1%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의 감소는 기

혼가구(71.8%→70.0%)보다 미혼가구(68.9%→64.9%)에서 더 큰 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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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그리고 기혼가구 내에서의 주소득자(남성, 73.2%→70.2%)가 

보조소득자(여성, 70.3%→69.8%)보다 더 큰 폭의 고용률 감소를 보 다. 

취업의 형태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률의 감소는 복지 여 지출액의 증가로 이어진다. 실업 여 지

액의 상승폭보다 기 생보 여 지출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

는 최 임 의 상승에 따라 노동에 한 수요가 감소하여 장기실업자가 

폭 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기실업자에게 지 되는 실

업 여보다는 장기실업자에게도 지 되는 기 생보 여 지 액이 폭

으로 증가하게 된다. 기 생보 여 지출 증가에 따라 소득세율의 인

상이 유발되는데 그 인상폭이 매우 커서 자산축 을 해하는  다른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배지표인 지니계수도 소폭 상승(0.348→0.352)

하여 최 임 의 도입이 소득분배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최 임  수 을 평균임 의 70%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고용탄력성

을 높이면 거시경제변수의 악화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난다(표 3-4 참조). 

고용탄력성을 -1.0(Coff_adj=1.0)으로 가정하면 GDP는 약 10% 감소하

고, 고용률은 64.0%로 감소하며, 기 생보 여지출은 GDP의 4.5%로 

증가하고 소득세율도 5.4%로 상승한다. 실업 여 지출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고용감소가 주로 장기실업의 형태로 나타나고 단

기실업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분배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경제활동인구의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가 0.352에서 0.375로 상

승하 다. 

고용탄력성을 -0.4로 고정한 상태에서 최 임  수 을 평균임 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도 거시경제 변수가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임 을 평균임 의 90%로 상향조정할 경우 GDP 감소 규모는 10%

를 상회하고, 고용률은 65.1%로 감소하며, 실업 여와 기 생보 여지출

은 각각 GDP의 4.1%, 3.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

구의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소득층의 경우 최

임 의 상승으로 인해 취업기회가 어들지만 임 의 상승이 이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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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최 임 의 효과 1

　 　 　 기
임 갭에 한 고용률 탄력성(coff_adj)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Capital/GDP 　 　 3.6 3.5 3.5 3.5 3.5 3.5 3.5 3.5 3.4 3.4 3.4 

GDP 변화(%) - -1.5 -2.3 -3.1 -4.0 -4.9 -5.9 -7.0 -7.9 -8.9 -9.9

민간 축률 　 30.9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6 30.7 

실업 여
1)

　 3.3 3.6 3.7 3.7 3.7 3.7 3.7 3.7 3.7 3.7 3.7 

기 생보1) 　 1.8 1.7 1.9 2.2 2.4 2.7 3.0 3.3 3.7 4.0 4.5 

EITC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실업보험료(%) 　 5.5 5.9 5.9 5.9 6.0 6.0 6.0 6.0 6.0 6.0 6.0 

소득세율(%) 　 　 2.2 2.1 2.4 2.6 2.9 3.3 3.6 4.0 4.4 4.9 5.4 

고용률(%)2)  체　 71.3 71.4 70.6 69.8 69.1 68.3 67.4 66.7 65.8 64.8 64.0 

　 　 　 59.8 59.6 59.0 58.3 57.7 57.1 56.3 55.5 55.0 54.3 53.6 

　 　 　 11.5 11.8 11.6 11.5 11.4 11.2 11.1 11.2 10.8 10.5 10.3 

　 기혼가구　 71.8 72.2 71.5 70.7 70.0 69.2 68.4 67.6 66.8 65.8 65.0 

　 　 일제 63.0 62.9 62.3 61.7 61.1 60.5 59.8 59.2 58.7 58.0 57.4 

　 　 시간제 8.8 9.3 9.2 9.0 8.9 8.7 8.6 8.4 8.1 7.8 7.6 

　 기혼가구(남성) 73.2 72.5 71.7 70.9 70.2 69.4 68.5 67.7 66.9 66.0 65.1 

　 　 일제 73.2 72.5 71.7 70.9 70.2 69.4 68.5 67.7 66.9 66.0 65.1 

　 　 시간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혼가구(여성) 70.3 71.9 71.2 70.5 69.8 69.1 68.2 67.4 66.6 65.7 64.8 

　 　 일제 52.7 53.2 52.8 52.4 52.0 51.7 51.1 50.6 50.4 50.0 49.6 

　 　 시간제 17.6 18.7 18.4 18.1 17.8 17.4 17.1 16.8 16.2 15.7 15.2 

　 미혼가구　 68.9 67.5 66.5 65.6 64.9 63.9 63.0 62.4 61.2 60.2 59.5 

　 　 일제 45.0 44.3 43.8 42.7 42.0 41.3 39.8 38.3 37.8 37.0 36.3 

　 　 시간제 23.9 23.2 22.7 22.9 23.0 22.7 23.2 24.1 23.5 23.2 23.1 

지니계수2) 가처분소득 0.348 0.340 0.344 0.348 0.352 0.356 0.361 0.365 0.369 0.372 0.375 

　 소비 0.309 0.297 0.300 0.304 0.308 0.311 0.316 0.320 0.323 0.326 0.330 

　 자산 0.539 0.521 0.526 0.532 0.538 0.543 0.550 0.556 0.559 0.562 0.566 

  주: 1) GDP 비 비율(%).

2) 21～64세 인구 기 .

자료: 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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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최 임 의 효과 2

　 　 　 기
평균임  비 최 임 수 (MinW)

0.5 0.6 0.7 0.8 0.9

Capital/GDP 　 　 3.6 3.6 3.6 3.5 3.4 3.2 

GDP 변화(%) - -0.9 -1.9 -4.0 -7.5 -10.3

민간 축률 　 30.9 30.9 30.7 30.5 30.1 30.1 

실업 여1) 　 3.3 3.4 3.5 3.7 4.0 4.1 

기 생보1) 　 1.8 2.1 2.2 2.4 2.8 3.1 

EITC1) 　 0.0 0.0 0.0 0.0 0.0 0.0 

실업보험료(%) 　 5.5 5.6 5.7 6.0 6.2 6.0 

소득세율(%) 　 　 2.2 2.6 2.7 2.9 3.4 3.7 

고용률
2)

체　 71.3 70.6 70.3 69.1 66.3 65.1 

　 　 　 59.8 59.2 58.9 57.7 57.2 56.4 

　 　 　 11.5 11.4 11.4 11.4 9.1 8.7 

　 기혼가구　 71.8 71.2 71.0 70.0 67.8 65.1 

　 　 일제 63.0 62.5 62.3 61.1 60.3 59.5 

　 　 시간제 8.8 8.7 8.8 8.9 7.6 5.6 

　 기혼가구(남성) 73.2 72.6 71.7 70.2 67.9 65.1 

　 　 일제 73.2 72.6 71.7 70.2 67.9 65.1 

　 　 시간제 0.0 0.0 0.0 0.0 0.0 0.0 

　 기혼가구(여성) 70.3 69.8 70.4 69.8 67.8 65.1 

　 　 일제 52.7 52.3 52.9 52.0 52.7 53.8 

　 　 시간제 17.6 17.4 17.5 17.8 15.1 11.3 

　 미혼가구　 68.9 68.0 67.0 64.9 59.3 65.0 

　 　 일제 45.0 44.3 43.1 42.0 42.9 42.3 

　 　 시간제 23.9 23.8 23.9 23.0 16.3 22.7 

지니계수
2)

가처분소득 0.348 0.351 0.351 0.352 0.352 0.351 

　 소비 0.309 0.310 0.310 0.308 0.303 0.294 

　 　 자산 0.539 0.540 0.541 0.538 0.535 0.535 

  주: 1) GDP 비 비율(%).

2) 21～64세 인구 기 .

자료: 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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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임 의 효과를 연령별로 보면 최 임 제로 인해 고용률이 하락하

는 주요 연령층은 20 , 30 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5, 그림 3-6). 최

임 수 이 높지 않고 최 임  상승에 따른 고용탄력성이 낮을 경우 최

임 제로 인해 고연령층의 고용률이 소폭 증가하는 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 임 제로 인해 시간당 임 이 증가할 경우 이들의 취업의사가 증가하

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일부 연령집단을 제외한 부분의 연령

집단에서는 취업의사 증가 효과보다는 (구직률 하락으로 표 되는) 노동수

요의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혼가구의 여성과 소득계층

인 1, 2분 의 경우 고용률이 증가하는 연령 의 범 가 다른 소득집단에 

비하여 넓고 고용률이 감소하더라도 그 감소폭이 여타 소득계층에 비하여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 임  상승에 따른 고용탄력성이 높아지거

나 최 임 수 이 폭 으로 상승할 경우 이러한 효과는 일부 노년층을 

제외하고 부분의 연령계층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최 임 제의 효과 1(고용률 변화)

(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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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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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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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 계산.

[그림 3-6] 최 임 제의 효과 2(고용률 변화)

(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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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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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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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 계산.

3. EITC의 효과

기 경제에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최 임 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참조). GDP와 자

본 수 에 큰 변화가 없으며 기 생보 여 지 액도 큰 변화가 없다. 기

생보 여 지 액은 소폭 감소하 다.  

고용률도 소폭 증가하는데, 이는 시간제 고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일제 고용은 소폭 감소하 다. 따라서 EITC로 인하여 고용률은 증가하

되 취업자 1인당 노동시간은 감소가 유발되는 표 인 상이 나타났다. 

50  연령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혼가구와 미혼가구의 20

의 경우 일제 취업이 증가하는 상도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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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근로장려세제의 효과

　 　 　 기 경제 EITC 도입

Capital/GDP　 3.6 3.6

GDP 변동(%) - -0.2

민간 축률(%) 30.9 30.9

실업 여1)　 3.3 3.3

기 생보1)　　 1.8 1.7

EITC
1)　

　 0.0 0.3

실업보험료(%)　 5.5 5.5

소득세율(%)　 2.2 2.4

고용률(%)  체　 71.3 71.7

　 　 　 59.8 59.6

　 　 　 11.5 12.0

　 기혼가구　 71.8 72.3

　 　 일제 63.0 62.8

　 　 시간제 8.8 9.5

　 기혼가구(남성)　 73.2 73.2

　 일제 73.2 73.2

　 　 시간제 0.0 0.0

　 기혼가구(여성)　 70.3 71.3

　 　 일제 52.7 52.3

　 　 시간제 17.6 18.9

　 미혼가구　 68.9 68.9

　 　 일제 45.0 44.9

　 　 시간제 23.9 24.0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0.348 0.347

　 소비 0.308 0.307

　 　 자산 0.498 0.497

  주: 1) GDP 비 비율(%).

자료: 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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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EITC의 효과(고용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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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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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 임 과 EITC의 상호작용

EITC의 효과가 최 임  수 의 변동에 의해 향을 받을 가능성은 

Neumark and Wascher(2011)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상정

한 경제에서 이러한 상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네 가

지 경제를 상정하 다:경제 1(최 임 제 부재, EITC 부재); 경제 2(최

임 제 도입, EITC 부재); 경제 3(최 임 제 부재, EITC 도입); 경제 

4(최 임 제 도입, EITC 도입). 최 임 이 EITC의 효과성에 미치는 

향을 아래와 같이 추출하 다. 

Y={[x(경제 4)-x(경제 1)]-[x(경제 2)-x(경제 1)]}-[x(경제 3)-x(경제 1)]

여기서 x(*)는 ‘경제 *’에서의 자원배분을 의미한다. x(경제 4)-x(경제 

1)은 최 임 제와 EITC가 동시에 도입되었을 때 x에 미치는 향을 의

미한다. x(경제 2)-x(경제 1)은 최 임 제 도입의 효과이다. 따라서 [x

(경제 4)-x(경제 1)]-[x(경제 2)-x(경제 1)]는 최 임 제가 도입된 상태

에서 EITC가 도입했을 때의 효과를 의미한다. [x(경제 3)-x(경제 1)]은 

최 임 제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EITC를 도입했을 때의 효과를 의

미한다. 따라서 Y는 최 임 제가 EITC 도입의 효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지표 Y를 고용률의 변화로 정의하고 최 임 제와 EITC의 상호작용

을 평가하 다. 체 가구를 상으로 하 을 때 최 임 제와 EITC의 

상호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구를 세분화하 을 때 기

혼가구  보조소득자(여성)의 경우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나 큰 의미를 부

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표 3-7, 표 3-8 참조). Neumark and 

Wascher(2011)에서와 같이 기혼여성이 새로이 취업하는 상이 찰되

나, 기존의 일제 취업이 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여 반 으로 취업률

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Neumark and Wascher(2011)에 의하면 부양자녀가 있는 편모가정의 

경우 최 임  상승이 EITC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로참여를 한 고정비용이 높아 최 임 의 상승이 이들로 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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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의 상호작용 1(고용률 변화)

(단 :%p)

coff_adj=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체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3 -0.4 -0.4 -0.4 -0.4 -0.4 -0.5 -0.5 -0.6 -0.6 

　　 0.0 0.0 0.0 0.0 0.0 0.0 0.1 0.1 0.1 0.2 

기혼가구　 -0.4 -0.4 -0.4 -0.5 -0.5 -0.5 -0.5 -0.5 -0.5 -0.5 

　 일제 -0.4 -0.4 -0.4 -0.5 -0.5 -0.5 -0.6 -0.6 -0.7 -0.7 

　시간제 0.0 0.0 0.0 0.0 0.0 0.1 0.1 0.1 0.2 0.2 

기혼가구(남성)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시간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혼가구(여성) -0.9 -0.9 -0.9 -0.9 -0.9 -0.9 -0.9 -0.9 -1.0 -0.9 

　 일제 -0.8 -0.8 -0.9 -0.9 -1.0 -1.1 -1.2 -1.2 -1.4 -1.4 

　시간제 -0.1 -0.1 0.0 0.0 0.1 0.2 0.2 0.3 0.4 0.5 

미혼가구　 0.0 0.0 0.0 0.0 -0.1 -0.1 -0.1 -0.1 -0.1 -0.1 

　 일제 -0.1 -0.1 0.0 0.1 -0.1 0.0 0.0 0.0 0.0 -0.2 

　시간제 0.0 0.1 0.0 -0.1 0.1 -0.1 0.0 -0.1 -0.1 0.1 

자료: 자 계산.

<표 3-8>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의 상호작용 2(고용률 변화)

(단 :%p)

minW 0.5 0.6 0.7 0.8 0.9

체 　 0.0 -0.4 -0.4 -0.4 -0.4 

　 0.0 -0.4 -0.4 -0.6 -0.4 

　 　 0.0 0.0 0.0 0.1 0.0 

기혼가구 　 0.0 -0.5 -0.5 -0.5 -0.5 

　 일제 0.0 -0.4 -0.5 -0.8 -0.3 

　 시간제 0.0 0.0 0.0 0.3 -0.1 

기혼가구(남성) 0.0 0.0 0.0 0.0 0.0 

　 일제 0.0 0.0 0.0 0.0 0.0 

　 시간제 0.0 0.0 0.0 0.0 0.0 

기혼가구(여성) 0.0 -0.9 -0.9 -1.0 -1.0 

　 일제 0.0 -0.9 -0.9 -1.5 -0.7 

　 시간제 0.0 -0.1 0.0 0.6 -0.3 

미혼가구 　 0.0 0.0 0.0 -0.1 0.0 

　 일제 0.2 -0.1 0.1 0.4 -0.5 

　 시간제 -0.2 0.1 -0.1 -0.5 0.4 

자료: 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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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EITC와 최 임 제의 상호작용 1(고용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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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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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 계산.

[그림 3-9] EITC와 최 임 제의 상호작용 2(고용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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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의 계속

- 0 . 8

- 0 . 6

- 0 . 4

- 0 . 2

0

0 . 2

0 . 4

2 0 - 2 4 2 5 - 2 9 3 0 - 3 4 3 5 - 3 9 4 0 - 4 4 4 5 - 4 9 5 5 - 5 4 5 5 - 5 9 6 0 - 6 4 6 5 - 6 9 7 0 - 8 0

기 혼 가 구 남 자

m i n W = 0 . 9 m i n W = 0 . 7 m i n W = 0 . 5

- 1 2 .0

- 1 0 .0

- 8 . 0

- 6 . 0

- 4 . 0

- 2 . 0

0 . 0

2 . 0

2 0 - 2 4 2 5 - 2 9 3 0 - 3 4 3 5 - 3 9 4 0 - 4 4 4 5 - 4 9 5 5 - 5 4 5 5 - 5 9 6 0 - 6 4 6 5 - 6 9 7 0 - 8 0

기 혼 가 구 여 자

m i n W = 0 . 9 m i n W = 0 . 7 m i n W = 0 . 5

- 1 0

- 8

- 6

- 4

- 2

0

2

4

6

8

2 0 - 2 4 2 5 - 2 9 3 0 - 3 4 3 5 - 3 9 4 0 - 4 4 4 5 - 4 9 5 5 - 5 4 5 5 - 5 9 6 0 - 6 4 6 5 - 6 9 7 0 - 8 0

기 혼 가 구 ,  여 자 ,  1 분 위

m i n W = 0 . 9 m i n W = 0 . 7 m i n W = 0 . 5

- 0 . 6

- 0 . 4

- 0 . 2

0 . 0

0 . 2

0 . 4

0 . 6

0 . 8

1 . 0

1 . 2

2 0 - 2 4 2 5 - 2 9 3 0 - 3 4 3 5 - 3 9 4 0 - 4 4 4 5 - 4 9 5 5 - 5 4 5 5 - 5 9 6 0 - 6 4 6 5 - 6 9 7 0 - 8 0

미 혼 가 구 전 체

m i n W = 0 . 9 m i n W = 0 . 7 m i n W = 0 . 5

50-54

50-54

50-54

50-54

,

,

,



80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 및 정책과제

[그림 3-9]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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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 계산.

업의사를 증가시키고 한 EITC로 인한 비숙련 노동공 의 증가로 인한 

이들의 시간당 임  하락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근로참여를 한 고정비용을 명시 으로 고려하

지 않았지만 여가에 한 선호의 강도의 차이를 통해서 이 고정비용을 반

하 다고 할 수 있다. 기혼가구의 여성의 경우 선호의 강도가 남성에 

비하여 높게 설정되어 근로참여가 매우 낮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최 임 제가 이들 인구집단에 해 EITC의 효과

성을 증진한다고 보기 어렵다. EITC가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효과

는 다소 기 할 수 있으나, 최 임 의 상승으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어듦에 따라 일제 취업이 감소하여 취업률 증가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 임 제가 EITC 효과를 증

진시키기보다 축시킨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상호작용을 소득계층별․연령별로 살펴보면 그 효과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기혼가구 여성  60 의 고용률이 증가하고, 한 최 임 제

와 EITC제도의 주요 목표 집단인 최 소득계층(5분 )의 경우 두 제도의 

상호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 의 경우는 최 임 의 상승

이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을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임 제가 일부 

인구집단에 해 EITC 효과를 증진시키는 정 인 면이 있으나, 반

으로 EITC의 효과성을 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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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소 결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최 임 제, 근로장려세제

(EITC) 개별 제도의 효과와 이 두 제도 간 상호작용, 보다 구체 으로, 

최 임 의 상승이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증진시키는가 하는 의문에 

한 답을 모색하 다. 

최근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최 임  1만 원을 상정할 경우 경제에 미

칠 부정 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상된다. 최 임 제의 경제에 한 

충격은 무엇보다도 고용의 폭 인 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최 임 의 

상승은 제도 수혜 상이 되는 임  비숙련 근로자의 노동에 한 수요

의 폭 인 감소를 유발한다. 최 임 의 상승으로 인해 임  비숙련 

근로자들의 취업의사가 증가하여 노동공 이 증가할 여지가 있으나 노동

에 한 수요의 폭 인 감소로 인해 고용률이 낮아지게 된다. 최 임

의 상승에 따른 비숙련 노동수요의 감소 규모가 충분히 작을 경우는 노동

공 의 효과가 노동 감소를 능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한국의 

노동시장을 상으로 한 최근의 실증연구들이 제시하는 최 임  상승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 탄력성 추정치 범 에서는 최 임 제의 정 인 

효과를 기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의 하락은 기 생보와 

같은 복지 여 지출을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 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최 임  용 상 근로

자에게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임 을 지 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비용

의 증가는 자본 수익률의 감소로 이어져 자본축 을 해할 것으로 

상된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은 경제 체에 미치는 충격이 최 임 제

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근로에 참여하지 않는 소

득층 노동자의 근로참여를 진하는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82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 및 정책과제

최 임 제는 일부 인구집단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증

진시키기보다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기본경제에서 근로참여도가 낮은 특정 연령 (60 ) 여성 인력 

등에 해 최 임 제의 상승이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신규 노동시장 참

여 증가의 효과가 다소 있으나, 기존의 근로자들의 일제 취업을 폭

으로 여서 반 으로 취업률이 어들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최 임

제가 노동시장에서 추 인 역할을 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일 뿐 

아니라 자본축 을 해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심 하며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기 하기 어렵고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을 고려할 

때, 이 제도에 한 신 한 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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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에서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련성  상호결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018년

과 2019년에 걸친 30%에 육박하는 최 임 의 인상과 함께 근로장려세제

의 폭 인 확  실시라는 정책  변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두 제도

는 모두 빈곤을 퇴치하거나 완화하려는 목 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 상

은 개인과 가구로 상이하다. 특히 최 임 제의 경우 가구를 단 로 하는 

빈곤을 극복하기 해 가구가 아닌 개인을 정책 상으로 함에 따라 상

과 수단 간의 불일치라는 숙명 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빈곤 퇴치 효과에 해 언 할 경우, 두 제

도의 상  유효성에 주로 을 맞춘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Neumark and Wascher(2011)는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결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 임 제와 EITC에 

을 두고 있다. EITC가 비숙련 노동자의 노동공 을 늘려 이들의 임

률의 하락을 유발하여 고용증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하는 문제가 있는

데, 최 임 의 상승은 이러한 임 률의 하락을 방지하여 노동공  증가

의 상쇄를 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참여와 련된 고정비용이 

높은 집단, 특히 부양자녀가 있는 편모가구의 경우 최 임 의 상승은 이

들의 높은 고정비용을 극복하고 노동공 을 늘려 고용을 증 시키는 효

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이들은 제시하 다. 이 연구 이

에는 최 임 제와 EITC의 상호 련성의 요성이 인식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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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 임 은 노동에 한 수요에, EITC는 노동의 공 에 직 인 

향을 미치므로 양자의 상호 련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두 제

도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수량 인 요성에서 발견될 수 

있다. 두 제도의 상호작용에 의해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최 임 제의 고용에 한 부정 인 효과가 

자의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결

합에 해 두 가지 방향에서 근하 다. 하나는 실증 인 측면에서 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한 정책 모의실험의 차원

에서 근하는 것이다. 자의 경우가 제2장의 분석에 해당하며, 후자에 

한 분석은 제3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에 해 

살펴보았다. 두 제도에 한 설명과 함께 최 임 의 수 과 인상률, 근

로장려제도와 근로장려 의 지  실 , 그리고 양자의 련성에 해 살

펴보았다. 나아가 명목임  상승률을 넘어서는 최 임 의 인상이 이루

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의 실제 운  실 에 

해서도 국세청의 실 치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고 이를 가구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이로부터 유자녀 무배우 (여성)가구에 을 맞추

고 최 임 과 근로장려 의 련성에 해 단서로 삼을 수 있는 최 한

의 정보를 얻기 해 노력하 다. 

나아가 최 임 과 근로장려 의 결합  상호작용에 해 국세청의 

실  자료를 통해 근할 수 없는 더 이상의 경험 증거를 찾기 해 한국

복지패  자료를 사용하여 추가 인 분석을 실시하 다. 특히 근로․자

녀장려 을 수 하는 모자가구의 수와 비율에 해 분석한 결과, 이 비율

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는 최 임  

인상률이 명목임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근로장려세

제의 확  실시가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  증가의 결과일 수 있음을 암

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노동공 에 있어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모자가구 여성에게 근로장려  지 에 따른 노동공  증가로 인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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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락을 인상된 최 임 이 막아 다면, 인 자본의 축  정도가 높은 

모자가구 여성이 컨  10  청소년 노동력을 체할 수 있게 된다. 

더군다나 모자가구 여성의 근로․자녀장려  수  액은 다른 가구들

의 수  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이는 모자가구 여성의 장려  최

 수 액이 다른 가구들의 경우에 비해 매우 더 크기 때문이었다. 아울

러 모자가구 여성의 교육수 도 다른 장려  수  가구의 가구주보다 높

았으며, 연령도 30  후반에서 40  반에 걸쳐 있어 상 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험 인 측면에서 근로장려 과 

최 임 이 서로 결합하여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 을 증가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매우 큰 규모는 아닐지라도 근로․자녀장려

  수  모자가구의 수와 근로․자녀장려  수  가구 가운데 모자가구

의 비 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제3장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개별 

제도의 효과와 이 두 제도 간의 상호작용, 보다 구체 으로, 최 임 의 

상승이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증진시키는가 하는 의문에 한 답을 모

색하 다. 

분석결과, 무엇보다도 최근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최 임  1만 원을 

상정할 경우 경제에 미칠 부정 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상된다. 최

임 제의 경제에 한 충격은 무엇보다도 고용의 폭 인 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최 임 의 상승은 제도 수혜 상이 되는 임  비숙련 

근로자의 노동에 한 수요의 폭 인 감소를 유발한다. 최 임 의 상

승으로 인해 임  비숙련 근로자들의 취업의사가 증가하여 노동공 이 

증가할 여지가 있으나, 노동에 한 수요의 폭 인 감소로 인해 고용률

이 낮아지게 된다. 최 임 의 상승에 따른 비숙련 노동수요의 감소 규모

가 충분히 작을 때에는 노동공 의 효과가 노동 감소를 능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한국의 노동시장을 상으로 한 최근의 실증연구들이 

제시하는 최 임  상승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 탄력성 추정치 범 에

서는 최 임 제의 정 인 효과를 기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의 하락은 기 생보와 같은 복지 여 지출을 증가시켜 정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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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담을 가 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상

된다. 최 임  용 상 근로자에게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임 을 지

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비용의 증가는 자본 수익률의 감소로 이어져 

자본축 을 해할 것으로 상된다.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은 경제 체에 미치는 충격이 최 임 제에 비하

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근로에 참여하지 않는 소득층 노

동자의 근로참여를 진하는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반면 근로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임 제는 일부 인구집단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증

진시키기보다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기본경제에서 근로참여도가 낮은 특정 연령  여성 인력 등에 

해 최 임 제의 상승이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신규 노동시장 참여 증가

의 효과가 다소 있으나, 기존의 근로자들의 일제 취업을 폭 으로 

여서 반 으로 취업률이 어들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최 임 제가 

노동시장에서 추 인 역할을 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일 뿐 아니라 

자본축 을 해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심 하며 소득분배 개선효과

도 기 하기 어렵고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을 고려할 때, 이 제

도에 한 신 한 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종합하면, 경험자료에 입각할 경우 근로장려세제와 결합된 최 임 은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  증가를 통해 가구소득 증 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게 하 다. 아울러 모자가구의 근로․자녀장려  수 액

이 다른 가구들의 경우에 비해 상 으로 컸다. 아울러 모자가구 여성의 

인 자본이 10  청소년 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래될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는 최근의 최 임  폭 인상과 근로장려세제의 폭 확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의 자료를 사

용한 결과로서 해석에 있어 한계가 따르는 것 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석가능한 방법은 한국 경제와 유사한 상황을 설정

하여 정책에 한 모의실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

여 모의실험 한 결과는 최 임 의 고용 해 효과가 매우 커서 다른 일



제4장 결 론 87

부 정 인 효과를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 다. 따라서 최 임 의 추가

인 인상과 같은 정책과, 최 임 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려는 목 으로 

근로장려 을 사용하는 정책은 의도한 성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려울 것

임을 알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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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부 표

<부표 2-1> 최 임  수 과 인상률

(단 :원, %)

최 임  수 최 임 인상률

1998 1,485  6.1

1999 1,525  2.7 

2000 1,600  4.9 

2001 1,865 16.6 

2002 2,100 12.6 

2003 2,275  8.3 

2004 2,510 10.3 

2005 2,840 13.1 

2006 3,100  9.2 

2007 3,480 12.3 

2008 3,770  8.3 

2009 4,000  6.1 

2010 4,110  2.8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2018 7,530 16.4 

2019 8,350 10.9 

자료:최 임 원회,「최 임  심의․의결경 」, 각 연도; 한국노동연구원(2019),

『2019 KLI 노동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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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부자가구의 근로․자녀장려  수  황

(단 :만 원, 가구, 천 가구)

　

　
평균 최소값 최 값

가구수

(가 치 미 용)

가구수

(가 치 용)

2008 78.1  17 120 4 9,456 

2009 87.2  80 110 2 3,885 

2010 86.2  80 110 2 3,797 

2011 129.4 115 150 3 2,987 

2012 - - - - -

2013 94.5  70 140 3 6,748 

2014 98.6   6 257 7 21,785 

2015 120.0  30 270 11 28,494 

2016 110.6  20 250 9 24,557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자 작성.

<부표 2-3> 부자가구 근로․자녀장려  수 의 체가구 수  비 비율

(단 :%)

　

　
평균 최소값 최 값

가구수

(가 치 미 용)

가구수

(가 치 용)

2008 98.5 425.0 100.0 3.8 3.5 

2009 104.1 4000.0 76.4 2.6 1.7 

2010 91.5 1600.0 91.7 2.2 1.8 

2011 154.5 1916.7 75.0 2.3 1.0 

2012 - - - - -

2013 96.1 700.0 70.0 2.0 1.9 

2014 100.3 300.0 82.9 2.0 2.4 

2015 135.6 1500.0 84.4 2.8 2.5 

2016 143.6 1000.0 78.1 2.0 1.8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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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근로장려  수 요건

1. 2017년  근로장려  수 요건

◉ 근로소득 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수

요건 
   세부내용  비고 

가구 

요건  

-  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

자가 있는 경우

- (단독가구) 배우자 는 부양자녀가 없

어도 신청자가 40세 이상인 경우

*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

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

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

양자녀 범 에 포함.

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

계액이 100만 원 이하. 

총소득

요건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합계

액이 단독가구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

구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일 것 

* 맞벌이 가구: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

기간 에 “총 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거주자를 포함한 세 원 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무주택 는 1세  1주

택 요건은 삭제됨.

(2014. 1. 1.)

자료: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390호, 2016. 12. 20.,일부개정]에서 발췌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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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근로장려  수 요건

◉ 근로소득 는 사업소득 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수

요건 
   세부내용  비고 

가구 

요건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거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 (단독가구) 신청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 

*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

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

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

양자녀 범 에 포함.

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

계액이 100만 원 이하.

총소득

요건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합계

액이 단독가구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

구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일 것 

*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

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

거나 부 는 모 각각

의 연간 소득 액의 합

계액이 100만 원 이하

일 것 

* 맞벌이 가구: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

기간 에 “총 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거주자를 포함한 세 원 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1억 원 이상시 지

액 50% 감액

자료: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 2017. 12. 19.,일부개정]에서 발췌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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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근로장려  수 요건

◉ 근로소득 는 사업소득 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수

요건 
   세부내용 비고 

가구 

요건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거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 (단독가구) 신청자가 30세 미만도 포함 

장애인인 경우 

*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

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

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

양자녀 범 에 포함.

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

계액이 100만 원 이하

총소득

요건 

거주자를 포함한 1세  가구원의 연간 총

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일 것 

*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

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

거나 부 는 모 각각

의 연간 소득 액의 합

계액이 100만 원 이하

일 것 

* 맞벌이 가구: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

기간 에 “총 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거주자를 포함한 세 원 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재산 1.4억 이상시 지

액 50% 감액 

자료: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일부개정]에서 발췌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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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고용상태 결정과정

[부도 1] 고용상태 결정과정

고용
상태
( 기)

고용
기회 
상태
(실
확률)

경제
주체 
유형
( 기)

취업에 
한

의사
결정

경제
주체
유형

(다음기)
(실 확률)

 =1

s=e
(1-spj) =1

′=1  '=1(1-spj)

 '=3(spj)

′=0  '=2(fpj)

 '=4(1-fpj)

s=u 
(spj) =3 ′=0  '=2(fpj)

 '=4(1-fpj)

 =0

s=e 
(fpj) =2

′=1  '=1(1-spj)

 '=3(spj)

′=0
 '=2(fpj)

 '=4(1-fpj)

s=u 
(1-fpj) =4 ′=0  '=2(fpj)

 '=4(1-f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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